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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and Thinking

Style on the Public Perception for Legal Profession

Kiyoung Kim

Adviser: Prof. Kyewon Lee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t is true that the lawyer system, like other professional groups, has

the character of public policy issues as to how the state should design,

enact, substantiate and regulate. Therefore, Korea has a lot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aw experts, including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For example, a court judge or a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be appointed from among lawyers, or a law school

graduate who i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sit for the bar

exam and passed it. The attorneys also can not freely utilize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unlike ordinary businesses.

Until now, the research on the system of legal profession has been

conducted mainly on the qualitative method and literature review, such as

the products on legal history or comparativ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attorney system by

combining the business research model. As mentioned above, the attorney

system ha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knowledge industry or general

expert group, while the sub-national character is mixed. This studies



- vii -

hopefully will be a reference in improving it by knowing how the citizen

perceives the attorney system depending on their regulatory focus and

typical attending behavior. For example, we may have form a

science-based understanding from this studies whether law education or

professional training should be undertaken by a national institution such

as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r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state to pay tuition or training expenses by granting

the civil-servant status to trainees.

The studies conducted an empirical survey of citizen and policy

stake-holders with respect to the dichotomy between the market and

public role. In addition to the limitations-such as common method

variance, social desirability and response errors, exclusive use of

cross-sectional studies, as well as inherent limitations in the on-line

survey method - the empirical analysis of public attitude to the attorney

system overall and specific recent issues were performed. The author also

suggested a new identity of profession, world view and ethics as a

professional. Especially, I believe that it contributed to the field on the

research of legal profession or attorney system provided that two theories

popularly used in the market research – “regulatory focus” and “attending

holistically or analytically,” offered the basis of investig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beyond a simple empirical survey. As shown in the

empirical data and analyzed result, the attorney system can not ignore the

characteristics as a market and knowledge economy.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reality of national system on attorney status and qualification

heralds the policy priority as market-oriented and free competition.

Therefore, groups, who have sided with the tradition to perceive the

attorney system as having the essence of quasi-national system or public

ethics, can not ignore the increasing need of marketability. One of the

implications for business discipline is the convergence tendency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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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and public institution" or "studies o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In other words, we see that the new concepts, including a social

enterprise or public corporations, business ethics, human capital,

entrepreneur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public attitudes, are being

emphasized in the private sector, which traditionally has a character as a

market or problem of private enterprise.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system of legal profession is being transformed as a business or industrial

nature of knowledge economy in accordance with a market logic. Another

implication is that, beyond the traditional legal ethics, it is necessary to

rehabilitate the attorneys' professional ethics as well as market

reorganization, as seen in CEO studies in the business discipline.

Key words: legal profession, attorney system, law school, attorney

advertisement, sociocultural materialism, professional ethics, marketability,

knowledge economy, legal education, expert system and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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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인의 조절초점과 사고방식이 법조전문직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변호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사학적 또는 비교법적으로

문헌조사에 근거한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비

즈니스 리서치 모델을 결합하여 변호사 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함에

있다. 변호사 제도는 지식산업이나 일반 전문가 그룹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

지만, 다른 한편 준 국가적·공공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민들이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와 관련 쟁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사법정책적으로 참고

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 충원에 있어 사법연수원과 같

이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로스쿨제도를 통하여 양성할 것

인가 그리고 변호사 상업광고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와 같은 정책적 문

제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성 v. 공공성이라는

변호사제도의 이중성과 관련하여 정책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수

행하였다.

나아가 연구자는 법조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하여 새로운 社會文化

的 物質主義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장 조사에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이론,

즉“조절초점성향”과“사고방식”에 따른 경험적 조사, 실증 데이터 및 분석 결

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호사제도는 시장을 전제하고 있고 지식산업으로서

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법조전문직을 둘러 싼 국제적 현실은 시장

지향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제도를 준 국가적

시스템 또는 공공윤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인식하는 전통은 시장과 경쟁

이라는 중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전문직 문화나 전문직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논문의 경영학적 의미의 하나는 “시장과 공제도” 내지 “경영학과 정

책학”의 절충적 동질화 경향 (convergence tendency)이라 할 수 있다. 즉, 전

통적으로 시장이나 기업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적 영역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 혹은 공익기업, 윤리경영, 인간자본,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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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자세가 강조되고 있는 한편, 전통적으로 공공적 성격의 제도로 인정되

어 온 변호사제도가 시장논리에 따라 지식산업적 성격의 기업 내지 산업 문

제로서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통적 법조윤리를 넘어

유명 CEO 등 경영인 연구에서 보듯이 전문직 윤리에 더하여 변호사들의 인

식을 시장적으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동일 방법 편의 (common method variance)나 온라인

방식의 설문조사, 선행연구의 부족, 조절초점성향이나 사고방식의 측정을 위

해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는 점, 횡단적 분석만을 하

였다는 점 등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를 통하

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핵심 단어 : 법조전문직, 변호사제도, 로스쿨, 변호사 상업광고, 사회문화적 물

질주의, 전문직윤리, 시장성, 지식산업, 법학교육, 전문가 시스템 및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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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변호사제도는 베버 (1954)가 말하였듯이 사회적 · 경제적 차원의 제도로

서 준 관료주의적 성격을 갖는다.1) 다수주의와 선거에 기반한 보통민주주의

를 넘어 전문가 그룹의 정치 내지 그들의 정치적 역할에 주목하여 그 현실적

· 당위적 타당성을 철학적으로 궁구하는 학자 그룹도 있다(Evetts, 2003;

Heinz, 2011; Kalyvas, 2008).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에 대한 시스템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이를 바

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갈등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전문가 그룹

의 본질을 계급투쟁이나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투쟁의 산물로 바라보게

된다(Lowith, 2002; Polany, 2018). 반면에 그룹 내 훈련과 인증, 징계 등 교

육과 전통을 통하여 공식화된 일정한 시스템을 가진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

회 조직의 하나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Ritzer, 1975). 경영학적 관점에서 바

라보면, 변호사는 일정한 자격을 전제로 국가의 허가를 받아 법률서비스의

제공과 그 대가를 수익으로 하는 개인 기업이거나, 그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내지 대기업의 하나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 또는 창조

경제를 말하는 경영학자들은 그들의 창의성과 인적 자본의 시각에서 변호사

나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바라볼 것이다.

1) 본고에서 ‘변호사 제도’라 함은 변호사라는 단어의 통상적 의미 범주에 따라 변호사를 교
육, 훈련, 인증, 상벌하는 시스템과 변호사라는 공통의 전문직 자격자로 구성되는 전문직 
사회의 윤리·규율체계 하에서 법률업무를 취급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는 자들에 관하여 
국가나 전문직 사회가 입안·시행하는 공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협의의 변호사제도라 
할 수 있고, 검사, 판사, 법학교수 등은 동 시스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조일원화 내
지 같은 법조전문직이라는 공통의 기반에 따라 변호사제도를 광의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검사, 판사, 행정부 법률전문직 등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공직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공적 시스템이 될 것이다. 변호사제도를 최 광의로 이해할 때, 변호사자격  부여 
관련 논란이 있는 법학교수나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등 변호사 유사직역까지도 포
함하는 정책적 문제의 대상이 되는 제도 내지 공적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
서 사용하는 변호사제도 내지 법조전문직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협의, 광의 내지 최 
광의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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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변호사는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법학지식과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국가가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

을 전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으로 취하는 지식기업으로

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Gordon, 1996). 한편, 다른

전문가 그룹과 달리 그 서비스 영역이 사회윤리나 시민의 생활에 중요하게

얽혀 있는 법률과 공적 질서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準 국가제도로서의 성격

이 다른 전문가 그룹에 비해서 크다 할 수 있다. 공공적 성격은 불법 낙태,

부정회계 등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사나 공인회계사, 기

타 다른 전문가 그룹에게도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만, 변호사제도

와 같이 포괄적으로 국가나 법제도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국립의료원이나,

감사원,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다른 전문가그룹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3권 분립 하에 국가 3권의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검찰제도나 다양한 행정관청에서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공직에 채용하는 것은 변호사제도의 準 국가제도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할 수 있다(Burnham, 1995).

변호사제도 역시 다른 전문가 그룹과 같이 국가가 어떠한 제도를 두고

이를 규제할 것인가는 공공정책적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Freidman,

1975). 우리나라 역시 변호사법을 필두로 변호사나 검·판사 등 소위 법조인들

로 통칭되는 법률전문가들과 관련되는 많은 법령조항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법관이나 검사를 포함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들 중에서 임명토록 한다거나,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교육부가 인가한 로스쿨 졸업생에 한한다거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거나, 변호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상업광

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그 예이다(Brooks, 1994). 대한민국의

변호사 제도는 다른 전문가제도와 비슷하게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식 제

도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변호사제도는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인 것으로 당

연히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부와 출세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인식되어 왔다.

관료적 · 봉건적 유습이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서 산업화를 위한 개발독재 시

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지 않았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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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가진 일부 법과대학 교수 그룹에서 변호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거나,

법률기술자를 양산할 뿐인 변호사제도로부터 의식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양심적 변호사를 길러 낼 수 있는

법학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을 뿐이었다(안경환,

2005).

대통령 선출방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통하여 정상화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되었다. 노태우 정권을 지나 김영삼 정부

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세계화의 물결은 선진국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 가입과 함께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세계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김종철, 2006; Bernabe-Riekohl, 1995). 그 중의 하나가 당시 가장 후진적 분

야라고 여겨진 사법제도와 법학교육 분야의 개혁이었다. 민주주의와 세계화

는 도식적으로 미국식 제도를 숭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

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하여 증명되게 된다. 먼저, 3년

제 대학원 체제인 미국식 로스쿨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뿌리내리게 된다. 그

리고 2019년 현재 로스쿨 8기 졸업생이 배출되어 많은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영미식 배심제, 민사 집중심리제, 검·경간 권한조정 등 미국식 제

도가 모범이 되어 사법제도가 바뀌었거나 바뀌어 가고 있다. 한편, 우리 법조

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군사정부 시절에는 ‘법은 정치의 시녀’라는 이미지

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권력에 추종할 뿐인 유약한 존재, 민주화 이후에는 무

분별한 사정을 비꼬는 검찰공화국, 그리고 전관예우 등 변호사 사회의 부익

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법조관행 등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하다(신평, 2013; 하

태훈, 2013). 또한, 최근 알려진 대법원장을 필두로 법원행정처 사법관료 그룹

의 불법·부정행위는 변호사제도 또는 법조전문직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지탄

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제도는 건국 이후 일본의 제도를 받아들인 이후, 사법시험, 사법대

학원, 사법연수원제도 등 법률가 양성과 관련하여 약간의 변천을 겪은 것을

제외하면 변호사법이나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등 검찰, 법원 내지 변호사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있어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되어 왔다(안경환, 1988).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1990년대 민주화와 함께 로스쿨로의 개혁이 논의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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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일본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법률가 양성 시

스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변호

사 양성을 시장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더라도 변호사 양

성을 정규 학교교육에 맡기자는 정책적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2) 시장의

포화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론에서 얘기하

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사회철학 내지 인식전환과 함께, 첨단과학기술과

전문화라는 쌍두마차를 통하여 진전되어 가고 있다.3) 시장과 경쟁의 문제는

공공적 성격과 함께 시장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전문직 세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Giddens, 1971). 현실적으로 WTO의 출범과 서비스 무역

협정의 타결, 그로 인한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은 범세계적 시장경제체제의

규범화 내지 가혹한 시장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WTO 출범 해인 1995년 즈음은 우리 정부가 문민화·세계화를 부르짖으

면서, 미국식 로스쿨 도입과 사법개혁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던 시절이다

(육소영, 2004; 안경환, 2005). 시장에서 우리 변호사의 경쟁력 내지 시방개방

의 문제에 더하여 로스쿨 도입 및 사법시험 폐지 문제는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사회학적 차원의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 사법

개혁 논의 시작 이후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였고, 2007년에야 관련 법률이 국

회를 통과하게 된다.4)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약속대로 매년 줄었고, 2017

년 결국 폐지되었으나, 새로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 일부 지방대 로

스쿨은 합격률 저조로 새로운 문제를 떠안고 있다. 즉, 변호사시험이 학교에

서 충실한 수업을 받으면 당연히 합격하는 “학교중심형 자격시험”이 아닌 예

2) 사회적 계층간 이동은 공공정책적으로 정책의 효과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
다. 새로운 로스쿨은 사회계층간 이동을 막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고, 정
책담당자들은 학생들에게 100% 장학금을 줄 것을 로스쿨 인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후 인가시 장학금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게 된 로스쿨에 대한 사
회적 비난여론이 있었다. 

3) 신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자본으로 애널적 인식 혹은 비판적 모니터의 대상
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시장문제의 심각성은 주지하는 바이다. 소비자의 내심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상품에 익숙해지게 되며, 이러한 현실 뒤에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전문화가 숨어 있다.

4)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여러 관점에서 정책적 장단점이 치열하게 논의되었다. 예컨대 로스
쿨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국제화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변호사
를 양성하는데 우월한 제도인가 또는, 새로운 로스쿨 인가기준으로 전문화나 특성화를 
인가기준에 포함시킨 것들이 한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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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법시험처럼 “과거식 임용시험” 형태로 변질되어 원래 로스쿨 도입 취지

가 무색하게 되고 있다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이호선, 2015-3, 2015-4; 이

준웅, & 이재협, 2016; 남선모. 2014; 성중탁, 2018). 한편, 국가공무원 제도와

맞물려 헌법 또는 법률에서 공직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질 것을 규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변호사는 법상 당연히 세무사 또는 변리사자격자로

취급되어 세무나 특허 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정한 기간 법학교수

로 재직한 자에게 당연히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가?5) 등등 변호사라

는 法律專門職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

제도적 문제들이 적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를 어

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도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프랑스 사회학자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3가지 직역을 말한 바 있다. 즉, 소멸위험이 증가

하는 순서에 따라 산부인과,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어린이 보호직군, 환경보

호 등 자연보호직군, 변호사, 판사, 기자, 문학, 역사, 철학 교수처럼 자유를

수호하는 직군이 그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베버, 폴라니, 터너 등의 연장선

상에서 정치와 전문직 문제, 즉 프로페셔널리즘의 문제를 인공지능의 문제에

연결시킨다(Weber, 1954; Polany, 2018). 즉, 한 사회에서의 권위와 가치는 결

국 그 사회의 정치적 방향성과 관련을 가지며, 한 사회가 어떤 권위를 제거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활용이 용이한 여성 노동자 비율을 증가시키는 등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권위를 대표하는 것들의 가치를 빼앗기 시작하는데,

자유를 수호하는 직군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 두

5) 미국의 경우 일부의 州에서 다른 州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일정기간 변호사로서 
good standing, 즉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하자 없이 변호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
우, on motion, 즉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어느 州 건 변
호사 시험에 한 번도 합격하지 않은 자인 경우 오랜 기간 법을 가르친 법학교수라 하여
도 on motion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州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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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도 점차 그러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인공지능 문제는 본 논문

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러한 논쟁은 辯護士制度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정책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설민수, 2016).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변호사제도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경

영학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

이 변호사제도는 지식산업 내지 일반적 전문가 그룹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한편, 준 국가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 시민이 변호사제도를 어떠한 성

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향후 변호사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참

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변호사 교육을 사법연수원과 같은 국가기관

이 전부 또는 일부 맡아야 할 것인가, 연수생에 대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

여 학비 혹은 훈련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 많은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식 법학교육을 도

입하였다면 변호사의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본질을 지식산업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는 이러한 나

라들과 같이 우리나라 시민들도 변호사의 상업광고를 대폭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무사 자격

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변호사가 당연직 세무사 자격을 갖는 것도

실증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고안한다면 시민민주주의, 법

치국가 내지 헌법국가의 理想에 보다 부합하게 될 것이다. 다른 전문가 그룹

과 달리 변호사제도는 在曹 · 在野에 대한 엄격한 선긋기 속에서도 공식적으

로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내지 검찰제도 등과 밀접한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국가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고안 내지 개혁은

변호사제도의 본질은 물론 개별적 현안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가 필요

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중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제에 관한 실증

조사 분석을 하려고 한다. 즉,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에 따른 변호

사제도 및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러 현안 쟁점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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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고 있는 변호사 상업광고, 전문분야제도 및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실증조사 분석하여 그 연구결과가 전달하는 의미를 알아보기

로 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시장성 v. 공공성이라는 2분법적 틀에 기초한 양

적 연구를 질적 제언으로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변호사 사회 내지 변호사의

정체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는 나날이 변화하는 정책적 환경과 사

회적 가치관 속에서 변호사 사회 내지 변호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 정신자세

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이하 제 2 장에서는 본고의 주제에 따라, 변호사제도, 변호사 양성·인증

제도, 상업광고 등 변호사의 공공성 문제, 전문분야제도 등 전문화 및 유사직

역 문제 등에 관한 기존의 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변호사제도의 개

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논문들을 정리해 보았다. 한편 제 3 장 1절에서

는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본 후, 제 2 절

에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제 3 절에서 연구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 4

장 연구방법의 장은 제 1 절 연구설계,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제 3 절 설문의 구성, 제 4 절 분석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장

제 1 절은 실증분석, 제 2 절은 가설검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한 연구의 요약, 연구의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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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변호사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일반론적 고찰

변호사제도 내지 법조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법조제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결과물과 전문직 일반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사

적 연구, 비교법적 연구 법조제도에 관한 법철학적 내지 사회학적 이해와 분

석을 내용으로 하는 것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 법철학 내지 사회학적 연

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직의 사회학 내지 프로페셔널리즘과 관련하여 M. MacDonald(1995)

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전문프로젝트를 연구하였고, 엘리엇 프라이드슨

(Eliot Freidson)과 이영희(Young-hee Lee)는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과 전망을 논하였으며(Freidson, 1994; Lee, 2008), 강명구는 언론전문직의 사

회학에 관하여 서술하였다(1993). 실증적 연구로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를 대상

으로 감정노동, 이직의도 등 전문직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다(양정남, 최은정, 김장훈, & 김건태, 2015). 전문직의 정체성

과 직무만족에 관하여는 여러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민원홍 등 3인은 성취

감, 승진, 책임감과 사명감, 근무조건 외 사회복지학위 소지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민원홍, 이형섭, & 김형민, 2010). 직무만족 향

상 및 이를 통한 직무성과 증진을 위하여 정책적·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상희(2010)에 의하면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직은 마르크스의 종적인 계급

분화로 보기보다는 횡적인 분업체제 내에서 생각해야 한다. 즉, 전문직은 전

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적 생산자이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필수적 요

소로 지식의 상품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독점의 구축, 상품화와 독점을 정

당화하기 위한 지지의 동원, 집단내부적인 통제장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베버적 전통에 의한 전문직의 개념화는 “전문직이 나름의 집단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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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규율을 행하며, 전문직으로 되기 위하여 또는 그 전문성을 강화하

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의 교육·훈련, 전문적 지식·기술과 이론적·학문적

지식의 연계, 그리고 그것이 수행한다고 주장되어지고 있는 제반의 사회적

기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문직의 이해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

한다. 이러한 베버의 분석은 전문직의 사회학(Sociology of professions)이라

는 관점에서 전문직 개인과 사회라는 미시적·탈 정치적 분석으로 전문직의

제도화 · 조직화 문제나 국가권력에 의한 독점적 지위의 보장이나 강화·유지

에 관한 당위론적 · 거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6)

마르크스 관점에서의 전문직은 그 사회학적 · 미시적 본질은 베버와 동

일하지만, 생산관계론에 따른 착취계급과 피착취 계급관, 잉여가치의 착취자,

잉여가치의 생산자, 제 3의 계급 등의 개념을 통하여 현상화되는 차이점이

있다(한상희, 2010). 또한,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경영학자들과 같이 전문직

을 하나의 자본(human capital)으로 보거나, 자본가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나아가 지배 · 착취계급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직은 부모가 의사나

변호사라고 자식도 의사 또는 변호사인 것은 아니듯이 재생산 능력(social

reproduction)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성격이 보통의 자본과는 전혀 다른 것

이거나,7) 독립된 제 3의 무엇이거나, 보통의 자본 · 노동 법칙에 모순되는 운

동법칙에 따라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직능대표제에서 보듯이 부르조와

정치세력화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위에 전문직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미국식과 대륙식으로 구분하고, 미국의 경우 법률전문직을 일종의 인간자본

내지 법률 상인으로 보며, 국가와는 독립된 하나의 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대륙식은 법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종속되는 특징을 가지며, 국

가법의 집행자 · 실천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자본가에 대한 주변적 계급

6) 완전한 정보를 가진 경제행위자에 기초한 자유경쟁시장 이론모형 등 고전주의 경제학의 
시장법칙과 유사하게 분석의 단위가 개개의 행위자에 놓여져 있는 행동과학 내지 사회학
적 분석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거시적 차원의 예로 바이마르 헌법에서 직능대표제를 
시행하였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본 기본법에서 그것이 폐지된 것은 정치라는 것이 보편
적 일반성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7) 다만, 법률전문직 종사자의 2세들이 법률전문직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사회 지배층의 로스쿨 입학청탁 내지 법률전문직 세습을 조장하는 입학정책 
등이 문제되고 있는 바,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10 -

내지 관료에 준하는 자들의 집단으로 볼 것이다.

세 번째라 할 수 있는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전문직은 개인

의 의지나 보편적·집합적 존재를 초월한 별도의 사회세력으로서, 집단의식에

초점을 맞춘 뒤르켐((Durkheim, 2018)의 전통을 이어 받아, 사회체계의 한 부

분을 구성하는 일단의 직업적 결합체이다(한상희, 2010). 이에 따르면 법률전

문직은 “정부와 고객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중재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조

직의 가장 핵심적 부분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Horsky, 1952). 이러한

구조 기능주의적 전문직觀 역시 미시론적 · 존재론적 차원의 논의에 머물러

전문직의 존재 자체가 그 사회에서 전문직 형성과 운영을 당연시하는 순환론

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비판론적·당위론적 검토 과정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뒤르켐이나 파아슨스(Parsons)와 같은 입장에 있는 로꾸혼 가헤이(六

本佳平)와 같이 전문직업인은 공공에의 봉사라고 하는 의무감에 의하여 일반

적인 직업인과 구별된다는 중요한 명제를 아무런 검증 없이 현상학적으로 인

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이해관계그룹인 전문직 사회

는 일반인으로부터 유리된 폐쇄회로를 형성해 가게 되고,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엄격하고도 공식적인 독점체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하며,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사회 전 구성원을 위한 일

반적 가치의 담지자 · 실천자로서의 기능을 행한다. 그러나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전문직 영역과 사회 일반의 통제구조와의 교

호관계에 관한 분석이 결여되어, 전문적 판단이나 업무행태, 전문직이 지향해

야 할 사회적 목표 등에 관하여 일반인 내지 고객의 통제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되고, 전문직 스스로의 내부통제장치만이 거론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제 2 절 변호사 양성 · 인증제도

변호사제도와 변호사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법조인의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라 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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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내지 정치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근·현대 헌법 내지 관료제의

한 문제로 깊이 뿌리 박혀 있어, 소위 생산관계를 지탱하는 상부구조, 즉 부

르조아 정치·경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Albrow, 1975; Lowith, 2002;

Trubek, 1972; Swedberg, 2018). 즉, 변호사의 양성 · 징계 · 훈련 · 포상 등

의 문제는 갈등이론에 따를 때에 독점적 전문직, 진입장벽,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라는 정치·경제적 차원의 가치를 둘러싼 계급 간 갈등의 문제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단순 이분법을 넘어 현 한국 실정에서 변호사제도 문제는

여러 차원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로스쿨 도입 찬반론 내지 개혁론에 관한 연구, 로스쿨

제도의 운영과 현황에 관한 연구, 로스쿨과 법조인제도의 원활한 연계에 관

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의 연구로 박선영(2010)은 법조직 사회에서 중요한 의견발표

의 장이 되고 있는 ‘고시계’라는 잡지를 통하여 진입장벽 높은 로스쿨은 위헌

적이고 실무교육도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로스쿨

인가주의와 고 합격률의 변호사시험으로는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곤

란하다. 이호선(2012, 2015-1, 2016-1, 2016-2), 신평(2013) 등은 헌법상 평등

한 공무담임권의 침해,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 내지 로스쿨의 특권층화를 우

려하거나, 로스쿨 체제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다 실제

적으로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고, 그 대안에 관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이관

희, 2005). 이호선(2012, 2015-2, 2015-3, 2015-4, 2016-1) 역시 여러 논문에서

로스쿨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도입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면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의 기존 연구를 보면, 로스쿨에서의 민법교육과정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전경근, 2014). 로스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교육방향

을 보다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具相鎭, 2010; 김종철, 2005; 박동진,

2011). 백태승(2011)은 로스쿨 시대에 있어 사법연수원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남선모(2014)는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고 연구하였다.

로스쿨제도 도입 후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방향과 패러리걸(paralegal)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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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국내도입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논의되어야 한

다(유선봉, 2003). 로스쿨체제 하에서 한국법학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배태하

고 있으며 이는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이관희, 2011). 이호선(2015-4)은

전국의 로스쿨 교수,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등 세 집단을 상대로 한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로스쿨 체제 하의 법조 인력양성에 관한 대내외적 평가를 분

석하고 연구하였다.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조사결과 및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黃海鳳, 2007).

세 번째 영역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재협, 이준웅, 황현정(2015) 등은 로

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1,020명의 법률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방법을 통하

여 분석 · 평가하였다. 조사대상은 3부류로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

를 조사의 표적집단, 동 시대에 사법연수원 (40기-43기)을 수료한 법률가를

비교집단, 로스쿨 도입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력법률가를 평가집단으

로 삼아 표본추출방식으로 응답을 비교했다. 김제완(2012)은 로스쿨 졸업 변

호사들의 진로확대에 관한 문제점, 현황, 해결방안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제도, 법무담당제도 등 전형적인 대안의 한계를 논하고, 새로운 법조인양성제

도 하에서 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의무적인 실무수습제도,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제 등은 문제점이 있으며, 변호

사중개제도, 법률구조의 활성화, 질서 있는 취업지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한편, 로스쿨 도입 이후 로스쿨이 일종의 직업교육기관이 됨

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 내지 교육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학문 후속세대가

고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도쿄대와 교토대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현황을

조사하고 서울대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의 제도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

고 한다(천경훈 & 이상훈, 2015).

이관희(2005; 2011)는 새로운 로스쿨 도입이라는 한국이 처한 현실에서

세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일부 주 변호사제도와 같이 변호사시

험 없이 로스쿨 졸업증으로 변호사자격을 줄 것, 일본과 같이 법학사와 비법

학사를 구분하여 법학사는 2년, 비법학사는 3년으로 로스쿨 교육기간에 관한

법을 개정할 것, 법률시장의 전문화·국제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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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변호사 시험의 성격과 로

스쿨 도입의 성패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

향, 로스쿨에서의 헌법교육, 미국의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향 등을 비교

해 볼 때, 바림직한 헌법출제방향을 정립하고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임지봉, 2010). 같은 취지에서

시험이 지나치게 쉬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자를 가려내는 변별력이

없으면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우면 로스

쿨 교육을 변호사시험 준비만을 위한 것으로 편향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로스쿨의 파행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았다. 로스쿨과 법조직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이외에도 꽤 많다 할 수 있는데, 오정면(2010)과 이용구(2011)는 새로

운 로스쿨 체제하에서 재판연구관의 확대 등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에 대하

여, 이제원(2009)은 로스쿨 졸업 후의 변호사교육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제 3 절 상업광고 등 공공성 문제

미국의 공적변호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준영(2004-1; 2004-2)은 미

국의 국선변호제도는 공적비용으로 변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적변호제도

라 할 수 있고, 그 중 “퍼브릭 디펜더(Public Defender)” 제도는 정부의 한

부서로 변호인 조직을 두고 국선변호를 전담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변호사직역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국가비용으로 설립되는 “공익법무회사” 개념과 유사하다. 한

편, 미국의 공적변호제도를 본받아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는 퍼브릭 디펜더 시스템의 장점을 이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국선변호료를 변

호활동에 상응하게 체계화 ·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공공성과 관련

하여 한국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은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염형국,

2013). 변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 법정 안 밖에서 법률사무를 제도적으로 독점

하여 그 독점체제의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그 대가로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공익변호사란 일정한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낮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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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비영리로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프로보노(Probono)적 성격을 가지면

서, 2000년대에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

확하게 하는 한편,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무법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소송제도 내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법률조력인제도”의 확

대가 필요하다. 지원시스템의 확충을 통하여 공익변호사에 대한 정보제공 및

멘토링, 공익변호사 진로를 가진 학생을 위한 로스쿨 학비지원제도, 공익변호

사 임금지원제도, 로스쿨 공익법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변호사회

차원에서 공익법률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

및 중개를 위한 “공익활동교육중개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한편, 사법연수

원의 공익기금조성, 개별 로스쿨에서 동기를 위한 공익변호사양성기금 조성,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공익 펠로우십 운영계획 등은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

과 관련하여 괄목할 성과이다. 한편, 황승흠(2004)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이중적 성격(시장성 v. 공공성)과 관련하여 사적 非

行이나 직무 외 非行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모든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변호사법 규정

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

호사의 지식산업적 성격보다는 공공적 성격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렇듯 품위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여 막연히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

대는 법률조항과 판례는 비판받아야 하며(박선아, 2017). 2006년부터 2014년

까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례 특히, 직무 외 非行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직무 외 비행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책이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

리인이며, 법제도의 공무담당자라 할 수 있는 公人으로서 변호사윤리장전이

정하는 여러 직업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변호사 직업윤리는

변호사로서의 정체감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내지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능

을 한다(정형근, 2009).

인간노동의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에, 이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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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는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 109조 제 1호 적용여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현재 법률서비스 분야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외 일부 대형 로펌에서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이

르고 있으며, 인공지능시장을 넓히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자 위 조항에 대

한 위헌론 또는 개정론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동 연구는 변호사

직역은 상업논리나 시장논리만이 적용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

있는 논쟁거리를 야기하고 있다. 이석현(2017)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인

공지능이 법률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한다면 어느 정도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야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법률전문가에게 독

점적 법률서비스 공급 지위를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궁극적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한편, 법조윤리를 독자적인 분과 즉, 일반윤리학의

한 분과인 법률가학으로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를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법조윤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내용에 관한 해설을 대

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험과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법률가학 나아가 법률가

의 인간학이 되어야 한다(具相鎭. 2010). 이는 변호사제도가 인간 철학과 법률

가의 정체성 내지 공공성에 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대

는 돈과 상업성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

는 법률가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를 도외시하고 상인성만을 부각시키

고 있다(황남석, 2010). 그는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나아가 자본주의의적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로서 윤리적 법조가 필요하고 윤리적 법률가의 탄

생만이 자본주의 사회 윤리를 지탱해갈 수 있다고 보았다(Smart, 1993). 같은

맥락에서 법조윤리교육을 한국의 로스쿨이 관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로 보는 한편, 적정 수 변호사 문제, 심도 있는 사법개혁, 법치와 경쟁력확보

를 위한 실태분석의 필요성 등 우리 변호사체계에 대한 학술연구라는 관점에

서 문제점이 많다 아니할 수 없다(한상희, 2008, 2010).

변호사는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아무런 규제 없이 상업적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Hykand, 2010; Wallace, &

Mckelvey, 1987). 예컨대 미국은 변호사의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2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일반적 광고는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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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면서도, 잠재적 고객 개발을 위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한 직접 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Calvani, & Shuford, 1988). 변호사 광고의 공공적 규제

는 美 변호사 협회가 제정한 변호사윤리준칙에 따르되, 각 주에서 이를 주

사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다(Johns, 1988; Maute, 1985). 최근 우

리나라에서도 서울변호사회가 한 법무법인의 TV 상업광고를 허용해 변호사

업계에도 본격적인 TV 광고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즉,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 12. 17. 광고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방송광고 심

의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내 변호사업계는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자 수 감소와 변호사간 경쟁심화로 심각한 경영난 또는 부익부 ·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규 변호사의 양산으로 변호사 수는 급격히 증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직역 개발, 공동사

무소 내지 소규모 로펌 등을 통한 경영난 해소 등 생존을 위한 다각적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

인 방안으로 변호사 광고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Meyer, &

Smith, 1978).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

며, 경제와 시장의 발전으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이러한 경제 · 사회적 변화는 향후 변호사 광고가 법률소비

자를 유인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리라 예상된다(Smith & Meyer, 1980).

제 4 절 전문화와 유사직역

변호사제도의 직역 내지 전문화와 관련하여 공인중개변호사 제도에 관련

된 “공인중개변호사”의 부동산 공인중개의 법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재상, 2016). 전문적 공인중개라는 키워드 관점에서

양 직역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

사”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는 것은 양 전문직 간

자격요건의 불일치와 비전문성의 문제를 갖는다. 즉, 공인중개사는 변호사와

달리 미래가치와 주변의 상권변화, 매매가 상승요인, 생활 편의환경, 교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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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중개하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과 관련된 환경 및

정보 등 실제에 밝은 반면, 법적 문제해결에는 취약하므로, 정책적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호사직역의 전문화 내지 광고의 문제와 관련하여, 변

호사 입장이나 잠재적 의뢰인 입장에서 전문분야를 표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도 필요하다(Burlin,

1991; 오종근, 2007). 또한, 전문변호사 인정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

는 것이 타당하며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하

기 위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광고규정 제 7조는 전문분야 외에 주요

취급분야를 표시하는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고객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주요 취급분야”를 “주요 관심분야”와 “주요 활동분야”로 나누어 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변호사가 전문지식과 훈련, 동료간 제재,

서비스 시장 내지 경쟁 개념 등 현대 전문직 사회가 갖는 특질을 유지하면서

도 공동체내에서의 영향력과 변호사업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나 변

호사회 등의 규제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의 전문화 내지 지식산업으로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시장 개방

과 변리사제도를 미국의 “특허전문변호사제도”로 개편하여야 하고, 그 중간단

계로 변리사에게 특허관련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

다(김성배, 2012; 김영환, 2012; 조천권, 2017). 오늘날의 시장과 경제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불가분으로 얽혀져 있고, 특허변호사나 변리사는 관련 법률서

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으로서 나날이 변화하는 법 환경에 따라 새로운 시스

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로스쿨 도입으로 학부에서 공학이

나 의학 등을 공부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기존의 변호사

도 실무적 경험과 연찬 등을 통하여 타 학문적 지식이 있는 자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특허관련법령과 공학적 지식의 검증을 통해서 변호사가 변리사 등

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회도 산학협력차원에

서 변리사의 재교육 위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변리사 자격 갱신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김용섭(2015)은 주제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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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변호사간의 업권 분쟁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변리사직역의 기술

적 전문성과 산업계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제도의 특성과 법체계성을

고려하고 로스쿨제도전반에 미치는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 후에 변리사의

소송대리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로스쿨제도의 개선, 인접

법률자격사간 동업의 허용(MDP: Multidisciplinary Practice)과 특허전문변호

사제도의 도입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동 연구는 변호사 또는 인접 전

문직 문제가 광범위한 제반 환경 및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상호 유기체적 네

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도의 설계나 개혁은 사

회과학적 인식의 바탕위에서 전문직의 정체성을 유지 ·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현대 지식산업사회에서 변리사의 전문

성을 중시하여야 하며, 영국의 클레멘티 보고서(Clementi Report)나 프랑스의

다르와 보고서(Rapport sur les professions du droit), 일본의 사법개혁보고서

에 비추어 볼 때,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

판소의 변리사법 제 8조에 대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조천권, 2017).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핵심 쟁점사항이 특허기술의 권리분석을 통한 침해여부이며,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는 공공성, 즉 준사법기관적 성격의 지위로 인식하면서

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부정적인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즉, 지식

중심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기업은 경쟁자 퇴출, 시장협상, 마케팅 등에서 지

식재산법을 활용하고 있고, 제 4차 산업혁명 내지 대규모 특허분쟁에서 보듯

이 지식산업은 시장과 자유경제를 축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화두

인 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인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제 5 절 사법정책적 문제

법조인은 국가로부터 획득한 자율성을 기초로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형성

한 그룹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프라이드슨 등(1973; Freidson, & Miller,

1975; Freidson, Chamboredon, & Menger, 1986)이 말한 여러 전제조건을 충

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이경원 & 김정화, 1996). 한편, 전문가 집단에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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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적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집단 자체가 적절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한국사회에 있어 세계화에 함께 닥친 법조의 위기는 바로 법조인들의 자율적

자기규제가 실패하였다는 것을 대변한다. 이러한 자기규제의 실패는 국가라

는 외부세력이 전문가집단에 대한 자율성을 부인하고 침해하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이경원 등(1996)은 지난 사법개혁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전문직의

관계, 법조인의 반응과 국가의 한계, 전문직으로서의 법조인의 성격, 그들의

특징과 문제점, 사법개혁이 법조인에 대해 갖는 의미 등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을 하였다. 사법개혁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의 한계는 정책결정자의 연구부족

이라 할 수 있고, 실증적 연구와 분석에 근거하지 않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를 가져온다.

한상희(2014)는 로스쿨이 사회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계층화 효과를 발생

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주요원인을 등록금 다과에서 찾아서는 안 되며

전일제 수업체제를 통하여 야간로스쿨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

문직제도는 이를 양성하는 input 시스템이 중요하며, 진입장벽 문제 등 독과

점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 · 경제 · 교육 · 문화적 시스템과 맞물려 있다. 또

한 오랜 법사회학적 관찰을 토대로 법률전문직의 의의와 성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카이쓰 맥도날드. & 오훈권, 1999. 한상희, 2010).

법률전문직은 현대 법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룹의 특징

으로 일정한 자격요건, 다른 직업과의 특유한 경계, 동업조합, 자율적 윤리준

칙 및 동료 간 통제, 국가권력에 의한 독점적 지위 보장, 사회계층에 있어 상

층적 지위 등의 시스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상희(2004, 2010)는 나아가 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 변호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에의

진입장벽은 매우 높은데 비해 법률서비스 수요는 상당하여 변호사 공급과소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서순복, 2012).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서비스 시장

에서의 독점성도 매우 높아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8) 법치의

조건은 “관료체제”에서 “시민사회와 시장의 자율성”으로 지향하는 것이며, 이

를 위하여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전문직은 “전통적인 법조관료모델”로

8) 무변촌의 과다현상 내지 본인소송의 문제를 예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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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로스쿨 체제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우리 변호사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i) 진입규제, (ii) 변호사의

숫자 (iii) 법률서비스 시장의 독점 (iii) 변호사의 배타적 직역의 문제로 나누

어 볼 수 있으며, 비판적 검토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한상희, 2004).9) 변호

사제도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이 독점됨으로써 사법정의가 훼손될 수 있

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세 가지 문제로 본인소송 문제, 무변촌 및 변호

사의 지역적 편재 문제, 소액심판제도를 통한 사법정의의 희생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와 개혁의 당

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형근(2010)은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고찰에서 변호사를 헌법상 인정되

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준 사법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한편, 전문

소송기술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즉 공공성과 상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를 때 변호사

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과다한 성공보수의 약정은 그 적법성

문제가 있으며, 과도한 금액은 위법하거나 반윤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수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주

의 국가에서와 같은 계획경제에 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서비스 가격결정

이 순수한 시장경쟁원리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호사의 상인성

문제는 순수한 철학적 문제를 떠나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 적용되는 법률에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 문제이다(박경제, 2011). 전통적 학설과 판례가 변호

사의 商人性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문제되는 수임사무 처리를 위한

변호사의 활동과 상인성이 문제되는 변호사와 의뢰인사이의 사무관계는 구분

되어야 하며, 변호사선임계약 자체는 수임사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사적인 위

임계약이고, 적용가능한 상법규정은 변호사와 의뢰인사이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그 직무활동이 상업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고, 有償의 위임계

9) 진입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교육여건, 수습기간, 자격시험제 등에 관한 각국 제도 현황과 
진입규제 정도를 나타내도록 수치화한 자료, 변호사의 숫자와 관련하여서는 1인당 변호
사의 수와 인구 1만명당 변호사의 수, 법률서비스 시장의 독점성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1인당 연간 신규사건 접수 수, 인구 1만명당 신규 민사소송 사건 접수 숫자, 변호사수 
대비 소송접수 건수 등을, 변호사의 배타적 직역과 관련하여 각국 변호사의 독점영역에 
관한 대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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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업에 적

합한 상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고, 법무법인의 경우 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기

업수준의 조직과 활동을 하고 있어 회사기업과 유사한 것이다.

법조 전문직의 준 국가적 성격과 관련하여 제도적 미비와 개선점을 다룬

논문들의 경우, 공소유지 변호사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기소독점주

의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항고 · 재항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

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 시행하였던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 성범죄나 미성년이 피해자인 범죄 등 일부 범죄

에 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정되어 오던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 등이 있다(김재희, 2017;

안현준, & 최재용, 2015; 정지혜, 2015).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

변호사제도는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비롯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당

사자적 지위와 형사정책상의 필요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의 권익보

호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 개선시킬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강동욱, 2014). 이러한 연구들은 변호사 내지 변호사제도가 단순

한 전문직이 아니고, 준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호사

들이 단순한 시장논리의 대상이 되는 지식기업이 아닌 국가적 · 공공적 성격

을 갖는 전문직이라는 관점에서, 정지혜(2015)는 공판과정에서의 국선 피해자

참가변호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일본변호사

협회와 법 테라스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피해자변호

사를 국가가 나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논하였다. 한국의 법조제도의 현황

및 개선책이라는 제하에 신동운(1988)은 한국의 검찰제도, 안경환(1988)은 법

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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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개인의 성향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은 Higgins(1997, 2002)가 제안한

것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동기의 초점을 어디에 더 두느냐에 따라 향

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향상초점의 경우에는

번영, 성공, 열망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예방초점의 경우에는 의무, 책무

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향상초점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예방초점은 더 나빠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향

상초점의 전략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향하는” 접근전략이라고 한다면, 예방

초점의 전략은 “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피하는” 회피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향상초점에 있어 성공과 실패는 긍정적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는 성공(gain),

긍정적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실패(nongains)인 반면에, 예방초점에 있어

성공과 실패는 부정적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성공(nonlosses), 부정적 결과

물이 있을 경우에는 실패(losses)에 해당된다(Idson, Liberman, and Higgins

2004). 향상초점은 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위오류 즉,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 민감한 반면에, 예방초점은 작위오류(errors of

commission), 즉 실수를 범하는 것에 민감하다. 향상초점은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risky bias)을 보이고 모험적이며, 예방초점은 보수적인 성향

(conservative bias)과 안전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Crowe and Higgins

1997). 한편, 향상초점은 불확실하더라도 더 나아지는 결과만 있다면 받아들

이는 반면, 예방초점은 안전한 정보를 더 선호한다. 또한 향상초점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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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최대화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득'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가고

예방초점은 '손실 없음'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간다(Higgins 2000).

조절초점이 다양한 마케팅 맥락에서 조절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밝혀왔다. 즉, 소비자의 선택 의사결정(Crowe and Higgins 1997;

Higgins 2002), 감정표출(Higgins, Friedman, Shah 1997; Chitturi et al.

2008), 정보처리(Jain et al. 2006)뿐만 아니라 가격맥락에서 조절초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한 결과물들이 많다(Kim and Ryu 2008; Yoo and Hyun

2011; Lee, Choi & Li, 2014).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향상초점과 예

방초점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방초점은 안전한 것을 더 선호하는 반면, 향

상초점은 더 나은 위치로 가는 것이라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Liberman et al. 2001). 가격할인 상황에서는 최대가격할

인광고의 경우 향상초점이 예방초점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반면,

최소가격할인광고의 경우에 예방초점이 향상초점 대비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Kim and Ryu 2008). 이는 최대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에 민감하기 보

다는 결과에 더 비중을 두는 향상초점의 성향으로 인해 최대가격할인(ex. 최

대 00%까지 할인)에 대해 최소가격할인(ex. 최소 00%부터 할인)보다 좋은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확실함이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한 예방초점은 최소

가격할인에 대해 최대가격할인 보다 좋은 태도를 보였다(Kim and Ryu

2008).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서로 다른 양상으로 인해 가격을 처리하는 방

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예상할 수 있다.

2. 개인의 사고방식

개인의 사고방식을 전체주의적(holistic)사고방식과 분석주의적(analytic)

사고방식의 두 유형으로 나누는 관점이 있다.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은 대상을

배경과 독립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이고,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은 대상을 배경

과 함께 보는 사고방식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를 문화적 차이의 관점에

서 보았는데 아시아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인

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유럽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석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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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Ji et al. 2000; Nisbett et al. 2001). 이 때 동양

인과 서양인의 문화적 차이의 핵심이 이러한 분류 영역과 관련 있다고 하였

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어떤대
상’으로 歸仁하는 반면에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배경에 귀

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동양인들은 전체 배경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분류나 논리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분석주의적 사고

방식의 서양인들은 대상의 내적 속성에 관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친숙하여 이러한 규칙들에 따라 사물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Nisbett et al.

2001). 또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높을수록 성과물을 내는 데에 있어서 분

석주의적 사고방식 보다 전체적인 패턴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Choi et al. 2007). 분석주의-전체주의 척도(Analysis-Holism Scale; AHS)를

개발한(Choi et al., 2007) 연구에서도 같은 동양문화권, 구체적으로 한의학을

전공한 한국학생들의 척도(AHS), 즉 전체주의적 사고의 정도가 한의학을 전

공하지 않은 한국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밝혀졌다(Koo

and Choi, 2005).

이처럼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은 바탕이 맥락에서 대상을 분리하고 대상의

속성에 주의를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은 맥락과 대

상을 일관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을 지

니고 있는 소비자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소비자는 변호사제

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인식함에 있어 지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경우에는 대상을 배경과 함

께 고려하기 때문에 변호사제도를 전통적이고 국가적 시스템과 함게 연관지

어 이해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보다 공공적 · 윤리적 · 감성적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규제와 보호가 많아야 한다고 인식할 것이다. 한편, 분석주의적 사고

방식은 대상과 배경을 분리하여 고려하므로, 시장에서의 경쟁 또는 전문지식

을 바탕으로 한 법률서비스와 같은 고유의 속성을 초점대상으로 할 것이고,

변호사제도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원인을 중요시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

며, 장기적으로 시장친화적 변호사제도를 만들려 노력할 것이라 본다. 또한,

국가적 규제나 조장은 도덕이나 윤리관의 영향을 받거나 원인과 결과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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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인과관계를 경시할 수 있고, 고유의 속성과 유리되어 인위적이나 당위

적일 수 있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유형에

관한 이론은 전문직 서비스 광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사용되기도 한다.

제 2 절 연구가설

1. 가설 설정을 위한 논의

본 논문에서는 가설의 설정에 있어 변호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개인의 사고방식과 조절초점이론을 가미하였다(Glendon, Gordon, &

Osakwe, 1982; Glenn, 2006; Merryman, 1974). 기존 논문의 경우 양적 연구

가 빈약함은 물론, 양적 연구 결과물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일원적 성격의

참여자 그룹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을 가

미함으로써 향후 변호사제도나 법학교육의 개혁이 필요할 경우 참고하거나,

새로운 조사 · 연구가 필요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려

한다. 전체주의와 분석주의라는 사고방식의 특성은 보수(保守)와 진보(進步)

라는 두 개의 정치 패러다임과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보수 정당이 집권한 경우와 진보 정당이 집권한 경우

로스쿨이나 변호사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Ball,

2013; Kennedy, 2007). 또한, 향상·예방초점 특성은 법학교육의 콘텐츠와도

관련되는데, 법학은 기본적으로 예방초점적 사회과학의 한 분과라 할 수 있

다(Kahn-Freund, 1966). 나아가 최근에 이르러 적극 국가관의 가치가 높아지

고, 다양한 급여적·복지적 성격의 법률, 새로운 법률서비스 영역 개발이나 확

대 등 법조전문직에도 향상 초점적 특질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조

절초점성향 역시 법학교육이나 법조사회학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변인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조절변수의 하나로 하였다. 아래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변호사

제도의 특징을 요약해 놓은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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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의 변호사제도

법문화나 법 전통 미합중국 대영제국 유럽 대륙국가 사회주의 국가 내지 신정국가

지적 전통 귀납법 귀납법 연역법
노동자 독재의 사회과학/절대적

알라신

정치문화의 특질 시스템적 자유민주주의 보수적 자유민주주의 진보적 자유민주주의

극단의 노동자 중식적 일원적

평등주의/신의 사명으로서의 자

본과 노동

변호사제도

- 3년 대학원제 로스쿨

(가장 강한 수준의 학교중

심 양성)

- 변호사회의 역할 중요

- 시장중심적/지식산업적

- 연방제/일부 보수제적

전통

- inn을 통한 전문교육(차

단계의 학교중심 양성)

- 변호사회의 역할 중요

- 시장중심적/지식산업적

- 보수적 특질

- 국가 중심적 변호사 양

성

- 변호사회 보다는 국가

기관의 영향력

- 관료제적/공공적

- 중도적 · 사무적 특질

- 노동자 독재의 이념/극단의

국가 중심적

- 노동당과 그 지령을 받는 국

가기관의 영향력

- 계획경제하의 법률서비스 제공

- 노동자 이익과 착취배제

- 신정국가의 경우 과학적 지배가

아니므로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영국이나 유럽식에 가까움

- 사회주의 국가나 신정국가 모

두 기술적으로는 유럽 대륙국

가의 법제도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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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의 주 효과

개인이 현상을 바라보고 인식함에 있어 일정한 조절초점성향이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조절초점성향은 광고나 매출 등 경영학적 관

점에서 소비자의 인식이나 행위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지만, 선거나 정책의 수

립과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살

고 있는 시민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이는 사적

영역 내지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량생산·대량소비 사회지만, 정부나 공적

영역에서는 선거제도와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수립과 이행이 중

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기존의 변호사제도는 top down 방식에 따라 법무부,

법원, 변호사회 및 법학교수회 등 관련이해 당사자, 특히 정부의 주도적 역할

하에 정책 담당자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안되고 보완되어 왔다. 로스

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변호사제도와 관련된 여러 쟁점이 부각되고 있

고, 이는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태도와, 변호사양성,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제, 변호사와 유사 전문직역간의 정책적 조정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Fromson, & Miller, 1975; Kilpatrick, 1997;

Kritizer, 1997, Manning, 1973, Mindes, 1975, Perry, 1962; Rhode, 1996;

Rousso, 2000).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은 개인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

며, 정책 담당자나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조절초점성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변호사제도의 고안이나 수정·보완에 있어 의미가 있다. 나아가 변호사제

도 내지 법률서비스에 영향을 받는 법률소비자인 일반 시민들 즉, 정책 수혜

자의 조절초점성향 역시 변호사제도가 사회에서 공제도로서 원활하게 작동케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향상주의적 개인은 변호사제도

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시장, 경쟁 등 진보적 성격의 정책을 선호

할 가능성이 있다. 즉 변호사제도를 공공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시장적으로

인식할 것이고, 변호사 양성에 있어 시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제도 보다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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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제도를 지지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상업적 광고를 허용할 것이고, 전

문분야제도의 활성화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 유사직역 문제에 있어

서도 지식과 경쟁을 중시하여 법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당연히 인접 전문직

자격을 주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Thies, 2009). 이에 대하여 예방주의

적 개인은 이와 반대의 인식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변호사제도는 법학 내지 법문화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정책 담당자나 이

해관계자의 조절초점성향은 변호사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측정할 수 있게 하

고, 나아가 기존의 법학교육이나 법의 본질, 또는 법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재점검할 수 있게 한다. 법 내지 법학은 사회과학이자 실천과학으로서 본질

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은 물론 정책 담당자나 사회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인식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Trubek, 1972; Turner, 1994, 2001, 2002;

Turner, & Factor, 2003). 따라서 개인에 대한 심리학적 변수는 변호사제도를

포함하여 법 학습, 법문화의 정체성, 법교육 등 관련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

므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개인은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향상주의적 개인과 예방주의적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법학, 법률전문가, 변호사제도의 이해 당사자 들은 일

반적으로 예방주의적 성향과 정(正)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Parsons,

1991; Raz, 1970). 그러나 사회의 발전에 따라 급부행정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법의 성격이 예방주의적 차원에서 향상주의적 차원으로 발

전해 가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Dorf & Sabel, 1998). 요컨대 현대의 법학자

들과 변호사제도를 고안하는 정책담당자 또는 법률서비스와 접촉하는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높은 예방초점과 높은 향상초점에 대해 균형감각을 지니

고 있을 때 법학이나 변호사제도를 이해함에 가장 적절한 조절초점성향을 가

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법학이나 변호사제도와 오랜 역사

를 같이해 온 예방주의적 접근방식을 차순위 조절초점성향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향상초점성향 그룹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낮은 예방초

점, 낮은 향상초점의 자들을 변호사제도에 관심이 없거나 법학적 성향과 가

장 거리가 먼 그룹으로 가정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법학이나 변호사적 성

향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i) 소극적 중간초점 (저 예방초점/ 저 향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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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ii) 향상초점 (저 예방초점/고 향상초점) iii) 예방초점 (고 예방초점/저 향

상초점), iv) 적극적 중간초점 (고 예방초점/고 향상초점) 등 4가지 조절초점

성향 그룹으로 분류하여 검증 분석하였다. 법학적 성향에 가까운 자일수록

변호사제도나 양성·인증제도와 같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오고 큰 주제와

관련하여 공공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광고, 전문분야제도, 유사직역과 같은 구체적 현안에 관하여는 이를 시장

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향성에

관하여 확실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4가지 조절초점

성향 그룹 간 5가지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설로 설정하기로 한다. 이에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의 주 효과 부분에

대한 5개의 가설이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가설 1: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제도전반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개인의 사고방식의 주 효과

개인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변호사제도의 기본적 성격을 인식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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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사회심리학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체

주의적 개인은 사물과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 부분보다는 전체를 중시함으로

인하여 국가 지향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며, 각개의 구성요

소 또는 개별적·전문적 지식보다는 전체 사회의 윤리나 조화를 중요시하는

특질을 갖는다. 인간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전체주의적

성격의 사회는 우파적 특질을 가지며,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국가적·전체적 문

제에 관하여 경쟁심을 가지기 쉽고, 전쟁도 불사하는 심리상태로 발전한다고

한다(Sypnowich, 1990). 이에 비하여 분석주의적 개인은 사물과 현상을 바라

봄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려는 성향을 가

진다. 이러한 개인들은 보다 지적이고, 부분 사회를 이해하며 전체주의적 차

원에서 결과된 윤리나 행위기준 또는 부분사회에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정의

감이나 윤리를 강요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개인은 중

앙집권적 정부보다는 지방분권적 정부를 선호하고,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를

일원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원화된 사회를 선호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전

체주의적 사고방식의 개인은 원리나 중심, 체계지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유럽

대륙 국가들의 지적 전통인 연역법적 사고방식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의 개인은 귀납법적 사고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영국, 그리고 그러한 전통에 기반한 미국

식 정치모델이 그 예가 될 수 있다(Sonsterg, Ward, Bruce, & Petersen,

2007). 다원화된 사회는 시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분석주의

적 개인은 특정한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시장중심적 인식을 할 가능성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전체주의적 개인은 어떠한 사회적 쟁점에 대

하여 그 사물이나 현상이 국가나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가, 또는 국가나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형성된 윤리기준이나 공적 질서에 얼

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분석주의적 개인은

변호사제도를 시장중심적, 시장에서 법 지식을 판매하는 지식산업의 하나로

볼 가능성이 크고, 전체주의적 개인은 변호사제도의 기본적 성격이나 주요

쟁점에 대하여 보다 공공적 성격을 강조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Parsons, 1991; Slapper, 2003; Synopwich, 1990; Tunney, & Frank,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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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 하에 개인의 사고방식은 변호사제도나 주요쟁점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주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때에 개인의 성향은 보다 학습적이고 고유한 성질로서의 성격을 가짐

에 대하여 개인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성향이 사회적 객관적 외부 대상과의

관계에서 의지적이고 장기적으로 형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은 설문에 응한 그룹 중 법과대학이

나 로스쿨 학생과 교수,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전문직의 자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고, 개인의 사고방식 부분은 일반 대학 교수 및 시민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Sueldfed, & Tetlock, 1991). 특히

사고방식 부분은 인식론적 탐구를 넘어 현실적·공공정책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인식 영역은 정책적 개혁과 같은 문제에 선행한다고 할 때,

정책문제를 단기적이고 현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조절초점성향

이 보다 큰 변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정책문제를 장기적이고 일반적으로 접

근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고방식이 보다 큰 변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탐험적 실증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다 자세한 조사·분

석은 후속 연구들의 노력으로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경우에도 배경과 맥락의 논리에 따라 변호사제도

나 양성·인증제도와 같이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오고 큰 주제와 관련하여 공

공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광고,

전문분야제도, 유사직역과 같은 구체적 현안에 관하여는 이를 시장적으로 인

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변호사제도에 관한 두 가지 큰

제도적 문제는 공공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시장적 성격의 로스쿨 개혁이 이미

이루어졌고, 세계화나 시장개방요구라는 배경 하에 구체적 현안에 관한 개혁

이 필요하다는 배경과 맥락 논리에 따라 구체적 현안에 관하여는 시장적 인

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즉, 구체적 문제에 관한 시장화 논리는 이미 오래전

부터 국가적 중앙집권적 성격의 문제로서 발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전체적

관점에서 그러한 주장을 긍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방향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사고방식이 5가지 문제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설로 설정하여 검증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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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 있어 개인의 사고방식의 주 효과 부분에 대한 5

개의 가설이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가설 2: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제도전반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5: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한편 본 연구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변호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관

찰이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영미법계 변호사제도는 대륙법계와 달리 전통적

인 귀납적 사고방식의 지적 전통 하에서 발전하게 되는 바, 사적 영역과 공

적 영역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정부는 자유시장체제를 보호 유지하여

야 하고, 그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Burnham, 1995;

Ehrmann, 1976). 따라서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자이

며, 일정한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고 국가의 인증절차를 마치면, 시장

에서 일정수준의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는 자로 파악하게 된다. 직업교육

및 훈련은 대륙법계 변호사제도와 달리 시간과 정도라는 관점에서 보다 체계

적이고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변호사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나 역사 또는 최고법체계와 관련을 가

지므로 같은 영미법계 국가라 하더라도 영국계와 미국계는 다른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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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1983; Friedman, 1975). 즉, 미국계 변호사제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

고 세계 최초로 성문헌법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역사적 배경 하에

변호사가 보다 정치적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20세기 중반 무렵 대학

원제에 기반한 3년제 로스쿨을 실시해 오고 있다. 3년제 로스쿨은 미 변호사

협회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그 감독과 지도를 받게 되는데, 따라서 단순한 교

육제도를 넘어 보다 직업적 성격이 강하다(Swartz, 2012). 보다 직업적 성격

이 강하다는 것은 보다 경제적·전문적·시장중심적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변호사제도는 같은 법계로 인하여 그 특질이 유사하지만, 대학원식

즉, 학교중심적 변호사 양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기보다는 변호사협회의

발언권이 강한 inn10)이라는 특수한 직업훈련 교육기관을 통하여 1-2년의 전

문직 훈련을 거쳐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보다는 학

교중심적이라 할 수 없지만, 법조 공직의 보수성이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보

다 직업적이고 시장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Kolsaker, 2008). 영국의 변호사제

도가 직업과 시장요소가 강하다는 것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라는 두 가지

유형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는데 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대륙법계 변호사제

도에도 공증변호사인 노타리(Notary)나 우리와 같은 법무사제도가 있지만, 변

호사로부터 엄격하게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Durkheim,

2018; Johnstone, 1989; Orenstein, 1984).

대륙법계 변호사제도는 기본적 학교교육을 통하여 법학을 공부하게 한

후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기관에서 전문가로서 필요한 실무지식을 수습하

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11) 대륙법계 변호사제도는 연역적 사고방식이라는 지

10) 법학원(Inns of Court)은 역사적으로 법학교육을 담당해온, 런던에 위치한 유서 깊은 4
개의 교육기관(Lincoln's Inn, Gray's Inn, Inner Temple, Middle Temple)을 지칭한
다. 법학원은 자발적인 단체이며, 정관(定款)도 없고 비법인(非法人)이며 기부받은 재산도 
없다. 그러나 각 학원에는 평의원회(benchers)라는 통솔기관이 있어서 변호사의 자격부
여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한다.

11) 따라서 양대 법계 변호사제도의 차이는 법학교육의 소프트웨어하고도 관련을 갖는데, 
영미법계 변호사교육은 판례법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며, 법원의 선례와 이를 간략히 소
개하고 분석해 놓은 casebook이 법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된다. 대륙법계 변호
사교육은 법학교수가 콘텐츠 개발의 중심에 서게 되며, 제정법조항에 기반한 주석서 내
지 법철학 내지 법사회학적 강론을 담은 treatise 들이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된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이 이러한 실무교육 중심이었으며, 판례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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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체계에 따라 국가중심적 문화가 발전해 왔고,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당연

히 변호사제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국가중심적 문화에서 변호사양성은 국

가가 시행하는 표준시험을 통해 변호사를 충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12) 국가가 시행하는 표준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

기관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지식을 연찬하고 최종적으로 변

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학교중심적 교육을 통하여 변호사를 양성

하고 졸업 후 고합격률의 자격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영미법

계 변호사제도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들의 변호사제도는 보다

공공적·윤리적·국가중심적 제도라 할 수 있다(Glendon et al, 1982). 본 논문

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양 제도의 기본적 특질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장적 v. 공공적” 이라는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변호사제도에 관한 양 법계의 차이는 과거 우리 법조계의 키워드였던 법

조일원화의 명제와도 관련된다. 변호사협회와 학교중심적 변호사 양성은 두

유형의 대표적 공직인 검사, 판사와 시장에서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변호사,

즉 소위 법조 3륜이 변호사협회를 통하여 하나의 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

하고, 국가 중심적 변호사제도 하에서 국가의 관여와 통제로 인한 법조직 내

의 이질성 내지 다원화와는 차이를 갖는다.13) 즉 새로이 도입된 로스쿨제도

와 같이 변호사협회와 로스쿨이 중심이 되는 양성·인증제도하에서는 연수원

수료 후,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면 평생 변호사와는 다른 자가 되는 법조문화

가 불식될 수 있고, 오랜 경력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되는 것이 관행이 되며,14)

습은 자발적 학습조직을 통하여 판례연구회 비슷하게 비공식적으로 토론하고 학습하는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변호사 양성의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양 제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로스쿨제도는 철학이나 사회학적 마인드가 부족한 법지식 
상인을 양성할 우려가 있으며, 과거의 사법연수원 제도는 실행과 해결이라는 소비자 요
구나 경쟁을 중시하는 세계화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는 윤리적 · 관료적 폐쇄집단을 양성
할 뿐이라는 우려가 있다.

12) 과거 우리의 사법시험이 대표적인 한 예가 되는데, 우리의 경우 기존 변호사집단의 보
수성, 폐쇄성 및 직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선발인원이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봉건제 시절 
과거제 유습이라는 비난과 함께 적폐청산 대상의 하나가 되면서 시장이나 민주주의적 요
구에 밀리는 한편, 고시낭인, 학교 법학교육의 파행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비판 
속에서 로스쿨제도로 이행한 바 있다. 

13) 법조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질감이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폐쇄적 법조사회를 비
판함에 있어 말하여지는 법조 다원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4) 따라서 작금의 변호사들은 과거의 변호사들과 달리 자신이 처리한 사건이나 활동을 경
력으로 모아 두는 등 대학교수들과 같이 curriculum vitae 비슷한 직역문화를 갖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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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나 전문분야 또는 직역이 다른 출신의 자가 최고법원 재판관이 되는

것은 법조일원화 내지 전문화의 논리에 따라 어렵게 된다(Swartz, 2012). 이

러한 양 제도의 기본적 차이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를 가져

올 것이고, 그러한 차이는 양성 인증제도. 변호사의 상업광고 허용 및 그 정

도, 전문분야제도 도입이나 제도적 보완, 전문직역간 조정의 문제 등을 인식

함에 있어 조절초점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조절초점성

향과 4가지 개별 쟁점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가설 매개 1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

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가설 매개 2 조절초점성향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

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가설 매개 3 조절초점성향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

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가설 매개 4 조절초점성향과 유사직역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

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5.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전문직의 사회학이라는 관점에서 전문직을 어떻게 양성하고 전문가로서

다. 즉 자신의 경력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과거 검사나 판사들이 단순히 출세 경로
관리만을 하는 것과 다른 법조직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료제적 변호사
제도로부터 전문서비스 공급 내지 시장이라는 단어가 법조사회의 key word가 된다는 것
을 뜻한다.



- 36 -

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교육 및 훈련과 인증의 문제는 당해 전문직

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Freidson, 1988). 따라서 변호사

양성제도는 단순히 변호사 충원과 법조전문직의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할 뿐

만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위 법조 3륜이 현실적 · 정서적으로 상호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가, 소위 법조일원화 논쟁과도 관련된다 할 수 있다. 변

호사제도를 공공적 혹은 시장적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는 2분법적 관점은 변

호사양성제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바, 국가가 관여하여 양성하는 공공적 양

성제도와 로스쿨을 중심으로 변호사를 교육 · 훈련시키는 시장적 양성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Kahn-Freund, 1966; Merryman, 1974). 엄격한 국가시험

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일정한 실무수습교육을 시키는 과거 사법연수원제

도는 유럽 대륙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들이

상급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법 전문교육을 받는 로스쿨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식 양성·인증제도는 학

교와 변호사회 중심으로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제도에 유사

하지만, 학위를 수여하는 로스쿨이 아닌 inn이라는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

육·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절충적이라 할 수 있다(1974; Glendon et al,

1982). 우리나라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라는 공공적 양성·인증제도를 오

랜 기간 채택·시행해 오다가, 10여년전부터 일본을 통하여 미국식 로스쿨제도

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이로써 우리의 법학교육은 기존의 법과대학 체제

와 새로운 로스쿨 체제 2개로 양분되어 있다.

변호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

문직의 사회학이라는 관점에서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식

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인식, 변호사의 상업

적 광고, 전문분야등록제, 변호사 유사직역과의 관계를 둘러싼 정책적 갈등과

얽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Fox, & Alldred, 2016; Freidson, 1988;

Gerhardt, 1993). 특히, 2007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것은 우리 변호사제도 역

사상 가장 핵심적 변화라 할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은 일반 법

과대학과 로스쿨이라는 이원적 차원으로 분립되어 평행선을 이루며 가고 있

다. 아직도 제도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는 가운



- 37 -

데 새로운 로스쿨 제도 즉,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제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미있는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

다(Ball, 2013; Black, & Black,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달리 개인의 사

고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개인의 사고방식은 전기한 바와 같이 보다 사회적이

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고, 정당의 정치적 정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가 정착된 지 12년이 지난 이때에 3가지 현안문제에 대하

여 보다 현실적·정책적 관점에서 조절초점성향을 변수로 하는 것보다 의미있

는 실증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제

도의 주요 쟁점에 미치는 총 효과와 관련하여 변호사 양성·인증제도는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정한 매개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다

음과 같은 3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매개 5: 사고방식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

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가설 매개 6: 사고방식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가설 매개 7: 사고방식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

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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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개인의 조절초점이 한국의 변호사제도에 관한 보편적 인식, 상

업적 광고, 전문분야제, 유사직역문제 등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변호사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영미식 로스쿨제도는 변

호사제도를 고안하고 개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input 역할을 하고 있다. 따

라서 개인의 사고방식과 변호사 상업광고, 전문분야제, 유사직역 문제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

고자 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변수들 사

이의 관계를 종합하여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개념적연구모형 1: 조절초점성향/전체주의성향에따른공공성인식정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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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념적 연구모형 2: 변호사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의 매개효과

<그림 3> 개념적 연구모형 3: 변호사 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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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제도, 양성·인증제

도 및 기타 3가지 현안쟁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

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

과를 밝히는 개인 수준의 연구로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에 응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구글 닷컴의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이 이용되었

는바,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낮은 응답률로 인하여 부득이

개별접촉의 형태로 응답에 응하도록 하였다. 자료조사의 실시율을 높이기 위

하여 e-mail 또는 카카오 톡 방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모두 331

명이었으며, 응답 중 불성실 응답, 누락된 설문, 임원급 응답자 등 19부를 제

외한 31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고방식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전체주의적 시각을 나타내는

항목(analytic-holistic thinking scale: AHS)을 4가지로 측정하였는바, 이는

Choi, Koo, & Choi (2007)의 AHS 문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보다는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2) 부분보다는 전체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4) 세부적인 사항보다 전체적인 맥락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 항목별 측정은 1=그렇지 않다, 7=그렇다로 리커트의 7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4가지 항목을 평균하여 중간값 분리(median split)를

하여 상위에 해당되는 그룹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집단, 하위에 해당되는

그룹은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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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Haws, Dholakia, & Bearden(2010)의 조절초점 측정항목

을 적용하였다. Haws et al.(2010)의 연구에서 개발한 항목은 총 10 개였으

며, 이 중 5개는 향상 초점, 나머지 5개는 예방초점을 나타내었다.

먼저, 향상초점과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내게 중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시점에 내가 이상적으로 생

각하는 만큼 잘 해내지는 못하는 편이다
(2) ‘나는 내 삶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시켜왔다고 느낀다
(3)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면, 바로 신이

난다
(4)나는 내가 희망하거나 열망하는 것을 어떻게 달성할까에 대해서 자

주 생각 한다
(5)나는 주로 이상적인 나(나의 희망, 바램, 열망을 완성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이었다.

그리고 예방초점과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나는 부모님이 정해 놓은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킨다
(2)나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문제가 생기곤 한다
(3)나는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4)나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
(5) ‘나는 주로 의무적인 나(나의 의무, 책임, 직무를 완수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이었다.

이 중 향상초점 관련 질문 (4)과 (5)는 동일한 취지의 질문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5)를 제외하고 9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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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개인의 조절초점성향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Higgins(2000)의 자기차이이론에

따라 “현재의 자신과 자신이 목표로 하는 상태간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차이

를 감소시키기 위한 접근동기를 이상적 또는 당위적 접근동기”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이상적 접근동기는 자신이 바라는 상태 즉, 희망이나 열망을 나타내

는 이상적 자기(ideal self)를 의미하고, 당위적 접근동기는 도덕적 책임이나

의무처럼 자신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속성들을 의미하는

당위적 자기(ought self)로 설명된다. 개인은 이러한 접근동기를 통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스스로 조절해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개인의 동기적 성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절체계로 이루어지는데, 하

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하고 이상적으로 바라는 상태를 추구하려는 향상

초점(promotion focus)성향과 다른 하나는 손실을 회피하고 부정적 결과를 막

으려는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성향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에

의하면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개인적 차이 즉, 조절초점성향은 어느 하나가

강할 수 있고, 2 가지 모두 강해지는 등 개인의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Higgins(2002)가 개발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에 대한 측정

도구 10개의 설문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 (1=‘전혀 아니다’에서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응답자를 설문 문항의 향상초

점 관련 부분과 예방초점 관련 부분을 각 합산하여 중간값 분리를 한 후, i)

소극적 중간초점 (저 예방초점/ 저 향상초점), ii) 향상초점 (저 예방초점/고

향상초점) iii) 예방초점 (고 예방초점/저 향상초점), iv) 적극적 중간초점 (고

예방초점/고 향상초점) 등 4가지 조절초점성향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즉, 적

극적 중간초점을 가장 법학적 또는 정책적인 것으로 보고 최고 점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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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다음으로 예방초점, 향상초점 순위로 하였다. 소극적 중간초점은 법

학적 정책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보아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그

룹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제도, 양성·인증제도나 개별 현안 쟁점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2. 개인의 사고방식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고방식을 전체주의적(holistic)사고방식과 분석주

의적(analytic)사고방식으로 나누어 변호사제도, 양성·인증제도 및 개별 현안

쟁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광고 등 마케팅 연

구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변호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사회학이나 정

치학, 심리학 등 인접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Ji, Peng, &

Nisbet(2000)등의 정의에 따라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을 “대상을 배경과 독립적

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어떤 대상

으로 귀인시키는 인식태도”라고 정의하고,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어떤 사건

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배경에 귀인시키는 인식태도”라고 각 정의하기

로 한다. Ji, Peng, & Nisbet(2000)가 개발한 개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측정도

구 중 4개의 설문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응답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높을수록

사고방식이 전체주의적이며 낮을수록 분석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3.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변호사제도의 기본적 성격을 공공적 변호사제도와 시장적

변호사제도로 이분하고 공공적 변호사제도는 맑스, 베버, 폴라니의 정치경제

학 혹은 전문직 정치이론에 근거하여 변호사제도를 “단순한 지식산업을 넘어

국가 공제도의 하나로 인식하고, 시장, 경쟁, 효율 등의 가치보다는 공적 윤

리, 안정성, 평등 또는 전체성과 시스템의 가치를 중시하고 변호사제도는 관

료제와 함께 사회의 공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는 인식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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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시장적 변호사제도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여

인식하는 영미식 사고체계에 따라 변호사제도를 “법률전문가로서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체계로 보아 시장중심적으로 인식하고, 부차적으로 자본주의·법치주

의에 기여토록 한다는 인식태도”로 정의한다(Bernade-Riefkohl, 1995; Bok,

1983; Kahn-Freund, 1966).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14개

의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시장성 측정도구로 사용하였

다. 설문 문항이 시장적으로 구성된 경우와 공공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

결과치를 역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는바, 합산 점수가 클수록 변호사제도를

공공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고, 합산 점수가 작을수록 변호사제도

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양성·인증제도란 “변호사를 교육하고 훈련하여 공적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고 인증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로스쿨은 “학부수료 후 대학

원에서 3년의 수업 중심 법학석사 학위과정을 거쳐 변호사를 양성하는 한국

의 로스쿨을 지칭”하며, 이는 본 연구목적상 “사법시험 플러스 사법연수원 2

년 연수를 통한 변호사 양성제도”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변호사 양

성·인증제도는 변호사제도와 그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고, 근·현대 헌법 내지 관료제와 얽혀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변호

사자격, 훈련 및 징계, 포상 등을 자율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내지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Friedman, 1975; Friedson,

1994; Ritzer, 1975). 변호사 양성 인증 문제는 과거 로스쿨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로스쿨 도입 찬반론 내지 개혁

론, 로스쿨 제도의 운영과 현황, 로스쿨과 법조인제도의 원활한 연계 등의 문

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과 동일하게 변호사 양

성·인증제도도 공공적 혹은 시장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설문 문항

이 시장적으로 구성된 경우와 공공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 시장적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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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결과치를 역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는바, 합산 점수가 클수록 양성·인

증제도를 공공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고, 합산 점수가 작을수록

양성·인증제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5.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변호사 광고 내지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란 “변호사나 변호

사 회사 등을 대중에 노출시켜 위임인을 유인하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를 의

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 문제는 미국에서 많이 문제

되고 있는데,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아무런 규제 없이 상업적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美 변호사 협회가 제

정한 일반적인 변호사 윤리 준칙에 따라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기도 하고 제

한하기도 한다. 국내 경기의 지속적 침체로 인한 변호사업계의 소비자수 감

소와 변호사간 경쟁심화, 부익부 빈익빈 등으로 변호사 광고의 중요성이 대

두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광고의 시간과 수단, 내용 등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Hykand, 2010; Lidsky, 2007; Maute, 1985). 이

러한 배경하에 14개의 설문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변호사의 상업적 광

고를 얼마나 적극적·시장적 혹은 소극적·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

하였다. 상업광고 부분도 설문 문항이 시장적으로 구성된 경우와 공공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 공공적 설문문항의 결과치를 역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였

는바, 합산 점수가 클수록 상업광고를 시장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

였고, 합산 점수가 작을수록 상업광고를 공공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6.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관리제도”의

약칭으로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 1조에 따라 “변호사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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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 · 관리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높이고, 각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등록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는

변호사회의 주도하에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전문분야의 확대와 등록

심사비용, 재등록 등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문제되고 있다(김성만, 2010). 외

국의 전문변호사제도(Kilpatrick, 1997; Lumbard, 1981, Mindes, 1975)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2개의 설문문항을 전문분야제의

공공성과 시장성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이 시장적으로 구성된 경

우와 공공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 공공적 설문 문항의 결과치를 역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는바, 합산 점수가 클수록 전문분야제도를 시장적 관점에

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고, 합산 점수가 작을수록 전문분야제도를 공공적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7.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변호사 유사 전문직역이란 변호사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

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부동산 중개사 등의 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Black, & Black, 2004; Brown, 1975; Johstone, 1989; Perry,

1962; Rousso, 2000). 변호사제도의 직역 내지 전문화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인접 전문직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안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직의 의의와 역할에 있어 어느 정도 공공성 또는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공인중개변

호사 제도를 비판하면서 전문성 내지 시장성에 포커스를 마친 비판, 법률시

장 개방과 변리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특허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과 제도

적 개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변리사법 제 8

조에 대한 해석 등 현재 갈등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이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김용섭, 2015). 또한, 변호사회의 이 메일 통신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변호사 유사직역의 문제는 상당한 빈도수를 보이면서 현안의 하나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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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외국과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유사직역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

유사직역의 시장성·공공성에 관한 인식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8개 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문항이 시장적으로 구성된 경우와 공공적으로 구성

된 경우가 있어, 공공적 문항의 결과치를 역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는바, 합

산 점수가 클수록 유사직역 문제를 시장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

고, 합산 점수가 작을수록 유사직역 문제를 공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

였다.

제 3 절 설문의 구성

설문지는 모두 8개 분야 7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절초점성향과 사고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각 4개 문항과 9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의 항목

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설문문항을 그대로 이용

하였다. 따라서 설문문항 구성의 타당도나 신뢰도의 문제를 특별히 분석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변호사제도의 전체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14개 문항이 사용되었고,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와 법학교육

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9개 문항이,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14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 및 유사직역과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12문항, 8

문항이 사용되었다. 타당성과 신뢰도 검사를 통하여 일부 문항이 삭제되었으

며, 삭제된 문항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변수 5가지 중 변호

사제도의 전체적 성격에 대한 인식과 양성·인증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 담당자나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현재 가장 문

제되고 있는 구체적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문항 구성은 공공적·시장

적 부분 2가지로 나누어졌다. 한편 제 1변수인 변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

식은 제 1매개변수로, 제 2변수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은 제 2

매개변수로 연구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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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성개념 설문의 성격 문항번호 문항수
삭제된

문항
항목의 원천

사고방식
개인의 사고방식을 전체주의/

분석주의 관점에서 측정
A. 1-4 4

삭제문항

없음
Higgins (1997, 2000, 2002); Kim and Ryu (2008); Yoo and
Hyun (2011); Lee et al. (2014); Liberman et al. (2001)

조절초점
개인의 조절초점을 향상초점/

예방초점 관점에서 측정
B. 1-9 9 B. 2, 5

Ji et al. (2000); Nisbett et al. (2001); Choi et al. (2007);
Gentner & Medina (1998); Koo & Choi (2 005); Masuda
& Nisbett (2001)

변호사제도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공

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C. 1-14 13 C. 14 Bernade-Riefkohl (1995); Bok ( 1983); Kahn-Freund

(1966)

변호사

양성·인증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D. 1-9 9 D. 1 Friedman (1975); Friedson (1994); Ritzer (1975)

변호사

상업광고

변호사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E. 1-14 14

E. 9, 10,

13
Hykand (2010); Lidsky (2007); Maute (1985)

전문분야

제도

변호사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F. 1-12 12 F. 8 Kilpatrick (1997); Lumbard (1981); Mindes (1975)

변호사

유사직역

변호사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G. 1-8 8

삭제문항

없음
Black, & Black (2004); Brown (1975); Johstone (1989);
Perry (1962); Rousso ( 2000)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H. 1-3 3

삭제문항

없음

8개 섹션 8개 섹션/3개 인구통계문항
8개섹션

/72문항
72문항 8 문항 분석에 이용된 문항 수: 6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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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이 변호사제도나 양성·인증제도

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

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변호사 양성·인증제도

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을 기초로 가설관계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IBM 25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이론 변수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타당도와 신

뢰도를 검정하였고, 신뢰도 검정을 위해 각 이론 변수들에 대한 측정변수들

의 Cronbach’s Alpha 계수로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변수에 대한 전체항

목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0.6 이상으로 하였다. 타당성 평가를 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법학적 정책적 기질의

정도에 따라 4 그룹으로 분류하고, 전체주의와 분석주의 사고방식을 변수로

하여 각 그룹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한편 Hayes(2009)가 개발

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와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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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제 1절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 소재 법과대학 교수, 조선대학교 교수,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학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회 및 연구자의 지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고, 설문조사기간은 2018

년 10월 15일-11월 5일이었다. 응답자는 모두 331명이었으며, 응답자 응답 중

불성실 응답, 누락된 설문 등 19부를 제외한 31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으로 성별은 남성이 160명 (49.8%),

여성이 154명 (48.0%)으로 남성 · 여성 비율이 비슷하였다. 직업은 법학교수

17명 (5.3%), 비 법학교수 8 (2.5 %), 법과대학 학생 196 (61.1%), 변호사 4

(1.25%), 회사원 30 (9.3%), 기타 60 (18.7%)으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법과대

학 학생이었다. 응답자를 나이별로 보면, 20대 218명, 30대 12명, 40대 26명,

50대 51명, 60대 8명으로 역시 법과대학 학생들이 많이 분포할 것으로 보이

는 20대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가. 타당성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요인분석은 표준화된 실제 관측치, 요인득점행렬, 요인부하량, 독자요인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변수의 수가 많을 때 이론적 배경이나 변수의 성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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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주는 분석이다. 요인분석을 하면 여러 개의 변

인들이 몇 개의 잠재요인으로 묶이기 때문에 변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

고, 척도의 문항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각종 측정 및

평가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주 성분법을 사용하여 지정한 고유치 이

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으며,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요

인분석에서 요인적재치는 변수들의 중요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수

치가 낮을수록 중요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요인적재치가

0.4 이하일 때는 해당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도 0.4 이상

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요인 간 체계일관성을 위하여 일부 설문항목

의 경우에는 0.4 이상인 경우에도 삭제하는 등 요인적재치가 높으면서 측

정을 위한 체계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KMO(Kaiser-Mayer-Olkin)와 Bartlett 검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KMO값은 변수간의 편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case의 수가 적절한

지를 보는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이상이면 표본자료는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고 한다(Kaiser, 1974; 이경수, 김태형, 정재광, & 안상진.

201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간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상관계수

가 대각행렬이라는 것은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인데, 유의행렬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면 요인분

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신뢰도 분석방법

신뢰도분석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

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내적 일관성법을 실시하여 확보된 설문항목들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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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개념 변수명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

요인적재량 고유값 Cronbach Alpha KMO

사고방식

A.1 .743

2.111 .693 .688
A.2 .752
A.3 .652
A.4 .753

성향

B.6 .815
1.518

.605 .620
B.1 .796
B.7 .500
B.3 .883

1.572
B.4 .865
B.2 삭제
B.9 .818

1.671
B.8 .751
B.5 삭제

변호사제도

C.11 .798

1.551

.673 .706

C.10 .728
C.9 .689
C.13 .685
C.6 .770

1.688C.5 .740
C.12 .498
C.3 .729

1.778
C.8 .643
C.1 .507
C.7 .492
C.4 .802

2.298
C.2 .681
C.14 삭제

변호사

양성제도

D.6 .822

1.053

.609 .818

D.5 .803
D.9 .801

D.7 .792

D.4 .787
1.267D.2 .661

D.8 .270
D.3 .598 2.979
D.1 삭제

상업 E.4 .860 1.255 .605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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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3 .838

E.5 .766
E.1 .702
E.6 .878

1.312
E.2 .843
E.9 삭제
E.11 .592

2.119E.12 .745
E.14 .570
E.10 삭제
E.8 .921

3.025
E.7 .597
E.13 삭제

전문분야

제도

F.3 .855

1.165

.644 .799

F.1 .832
F.5 .829
F.9 .796
F.6 .770
F.7 .490
F.11 .736

1.789
F.12 .694
F.10 .642
F.4 .518
F.2 .834 3.788
F.8 삭제

변호사

유사

직역

G.1 .729

1.738

.600 .591

G.6 .683

G.2 .671

G.3 .653
G.8 .935

1.775
G.7 .935
G.4 .921

1.926
G.5 .904



- 54 -

Bernstein & Nunnally(1994)에 의하면 탐색적 연구분야는 0.60 이상, 기

초 연구분야는 0.80 이상, 응용 연구분야는 0.90이상일 때 검사문항들이 신뢰

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에 해당하며 분

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기준값 0.6을 초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

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

의 강도와 방향을 의미한다. 본조사의 개인의 사고방식 및 성향간의 상관관

계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

편차

변호사

제도

양성

인증

상업

광고

전문분

야제도

유사

직역

조절초

점성향

사고

방식
변호사

제도
57.75 8.979 1

양성·

인증
31.58 6.796 .469** 1

상업

광고
48.78 7.288 .350** .273** 1

전문분

야제도
53.69 7.574 .333** .296** .373** 1

유사

직역
35.34 6.035 .128** .208** .257** .510** 1

조절초

점성향
33.53 5.263 .269** .124* .205** .371** .219** 1

사고

방식
17.81 4.422 .318** .172** .222** .205** .169** .204** 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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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검증

1. 조절초점 성향에 따른 분산분석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적극적 중간초점, 예방초점,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

초점 등 조절초점 성향 4가지로 하여 일변량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

다. 공공성 인식의 정도변수는 낮을수록 공공성이 높고 높을수록 시장성이

높도록 재코딩(recoding) 되었다. 즉 평균값이 낮을수록 공공성이 높고 평균

값이 높을수록 시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조절초점 성향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변호사

제도전반

소극적중간초점(저향상/저예방) 67 3.616 .586
향상초점(고향상/저예방) 79 3.520 .642
예방초점(저향상/고예방) 96 3.596 .549

적극적중간초점(고향상/고예방) 79 3.433 .604
합계 321 3.541 .596

변호사

양성제도

소극적중간초점(저향상/저예방) 67 3.416 .721
향상초점(고향상/저예방) 79 3.742 .775
예방초점(저향상/고예방) 96 3.537 .663

적극적중간초점(고향상/고예방) 79 3.384 .787
합계 321 3.524 .745

변호사

상업광고

소극적중간초점(저향상/저예방) 67 3.976 .556
향상초점(고향상/저예방) 79 4.006 .805
예방초점(저향상/고예방) 96 3.981 .713

적극적중간초점(고향상/고예방) 79 4.045 .836
합계 321 4.002 .737

변호사

전문분야등록

소극적중간초점(저향상/저예방) 67 4.271 .395
향상초점(고향상/저예방) 79 4.525 .559
예방초점(저향상/고예방) 96 4.407 .576

적극적중간초점(고향상/고예방) 79 4.529 .562
합계 321 4.438 .542

변호사

유사직역

소극적중간초점(저향상/저예방) 67 4.268 .673
향상초점(고향상/저예방) 79 4.348 .753
예방초점(저향상/고예방) 96 4.391 .626

적극적중간초점(고향상/고예방) 79 4.200 .696
합계 321 4.308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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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극적 중간초점, 예방초점,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등 4가지 조절초점성향의 주 효과를 보았을 때에 변호사 제도 전반

의 공공성 인식 (F=1.533, P>.1),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F=.142,

p>.1>,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F=1.026, p>.1)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F=3.770, p<.05), 변호사 전문

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F=3.740, p=<.05)에 대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강한 그룹인가 약한 그룹인가라는 변인

이 변호사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공공성 인식에 대하여 유의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호사 또는 변호사광고의 사회적 노출이나 공중과의 일상적

관계, 변리사나 세무사 등 유사직역과의 갈등 문제에 대한 상식적 차원에서

의 공중의 인지도 등이 높아 특별히 개인적 성향에 따른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로스쿨제도인가 사법시험제도인가에

대한 문제 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오랜 전문가

들의 토론이나 심도가 있었던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보다 신중한 응답

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의 법학적 정책적 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중비교를 위하여 Bonferroni 분석을 시행하였는바, 그 결과는 <표 7>

에 나타나 있다.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공공성 인식의 경우 소극적 중간초

점과 향상초점 (p=.048), 그리고 소극적 중간초점과 적극적 중간초점 (p=.014)

그룹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대한 인식의 경우 소

극적 중간초점과 향상초점 (p=.027), 그리고 소극적 중간초점과 적극적 중간

초점 (p=.024) 그룹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평균차 (I-J)를 보면 적극적 중간초점과 다른 3가지 조절초점 성

향이 모두 음(-)(소극적 중간초점에 대하여 -.03229, 향상초점에 대하여

-.35865, 예방초점에 대하여 -.15307)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높은 그룹이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공공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변호사전문

분야등록에 대한 인식의 평균차 (I-J)를 보면 적극적 중간초점과 다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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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초점성향이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대

한 인식에 있어서는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높은 그룹이 법학적 정책적 성향

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를 공공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는 시장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제도 등 변호사양성제도에 관하여는

시민들이 그것이 법치주의나 법률서비스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보다

윤리적이고 공공적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

식에는 로스쿨 부정입학, 로스쿨제도가 부의 대물림이나 사회적 계층 고착화

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장기적

으로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체제로 돌리기 위한 방안을 고려함과 동시에

로스쿨 교육에 있어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

고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에 관하여는 법률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하여 이를

활성화시켜는 한편, 시장논리에 따라 제도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

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진 않았지만, 변

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나 변호사 유사직역 및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에

있어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강할수록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 조절초점성향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변호사

제도전반

집단-간 1.625 3 .542
1.533 .206집단-내 112.046 317 .353

합계 113.671 320

변호사

양성제도

집단-간 6.119 3 2.040
3.770 .011집단-내 171.490 317 .541

합계 177.609 320

변호사

상업광고

집단-간 .233 3 .078
.142 .935집단-내 174.020 317 .549

합계 174.254 320

변호사

전문분야등록

집단-간 3.221 3 1.074
3.740 .011집단-내 91.008 317 .287

합계 94.230 320

변호사

유사직역

집단-간 1.812 3 .604
1.282 .280집단-내 149.343 317 .471

합계 151.155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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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절초점성향간 다중비교

구분
(I)조절초점

집단
(J) 조절초점집단

평균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변호사

제도전반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096 .098 1.000
예방초점 .020 .094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83 .098 .387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96 .098 1.000
예방초점 -.076 .090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86 .094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20 .094 1.000
향상초점 .076 .090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62 .090 .434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83 .098 .387
향상초점 -.086 .094 1.000
예방초점 -.162 .090 .434

변호사

양성제도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326* .122 .048
예방초점 -.120 .117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32 .122 1.000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326* .122 .048
예방초점 .205 .111 .400

적극적 중간초점 .358* .117 .014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20 .117 1.000
향상초점 -.205 .111 .400

적극적 중간초점 .153 .111 1.000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32 .122 1.000
향상초점 -.358* .117 .014
예방초점 -.153 .111 1.000

변호사

상업광고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029 .123 1.000
예방초점 -.004 .117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68 .123 1.000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29 .123 1.000
예방초점 .024 .112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38 .117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04 .117 1.000

향상초점 -.024 .112 1.000



- 59 -

* p<.05

적극적 중간초점 -.06381 .11255 1.000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68 .123 1.000
향상초점 .038 .117 1.000
예방초점 .063 .112 1.000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254* .088 .027
예방초점 -.135 .085 .671

적극적 중간초점 -.258* .088 .024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254* .088 .027
예방초점 .118 .081 .885

적극적 중간초점 -.004 .085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35 .085 .671
향상초점 -.118 .081 .885

적극적 중간초점 -.122 .081 .801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258* .088 .024
향상초점 .004 .085 1.000
예방초점 .122 .081 .801

변호사

유사 직역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079 .114 1.000
예방초점 -.123 .109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67 .114 1.000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79 .114 1.000
예방초점 -.043 .104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47 .109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23 .109 1.000
향상초점 .043 .104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90 .104 .408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67 .114 1.000
향상초점 -.147 .109 1.000
예방초점 -.190 .104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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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방식에 따른 분산분석

<표 8> 전체주의 성향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변호사제도전반

개인주의 153 3.543 .584

전체주의 168 3.540 .608

합계 321 3.541 .596

변호사양성제도

개인주의 153 3.448 .681

전체주의 168 3.594 .794

합계 321 3.524 .745

변호사상업광고

개인주의 153 3.889 .713

전체주의 168 4.105 .747

합계 321 4.002 .737

변호사전문분야등록

개인주의 153 4.390 .494

전체주의 168 4.481 .581

합계 321 4.438 .542

변호사유사직역

개인주의 153 4.249 .686

전체주의 168 4.362 .685

합계 321 4.308 .687

다음 <표 9> 에서와 같이 전체주의 사고방식의 주 효과를 보았을 때에

변호사 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 (F=.002, P>.1), 변호사전문분야등록의 공공

성 인식(F=2.242, p>.1>,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F=1.026, p>.1)은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F=3.117,

p<.1),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F=6.967, p=<.05)에 대하여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났다. 이는 전체주의 사고방식의 소유자인가 분석주의적 사고방식

의 소유자인가라는 변인이 변호사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공공성 인식에 대하여 유의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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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이나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공공성 인식 등이 유

의한 결과를 보인 두 변인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것인데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른 차이보다는 변호사제도나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상식적 이해와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

한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로스쿨제도인가

사법시험제도인가와 같은 변호사 양성 인증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언론이나

대중매체 또는 다른 학습기회를 통하여 성찰할 기회가 많았고, 그에 따라 개

인의 사고방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즉, 변호

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오랜 전문가들의 토론이나 심도가 있었던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보다 신중한 응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사 상업광고 문제는 조절초점성향과 달리 개인의 사고방식이 중요

한 변인이 될 수 있는 시장체제에 관한 문제인 것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듯이 개인주의 사고방식 그룹의 평균이

3.889이고 전체주의 사고방식 그룹의 평균이 4.105이어서 개인주의 그룹에 비

하여 전체주의 그룹이 변호사 상업광고 문제를 보다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랄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자유경쟁 원리의 도입

등이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인식되어진 것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드러난 것

이라 할 수 있다. 즉, 많은 시민들이 광고의 시간과 수단, 광고의 내용에 관

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적 성

격의 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법률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조직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개인 변

호사보다는 변호사 회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대형 로펌 외에 중·소형 로

펌도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당장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이 한 차원

도약함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 같이 개인을

접촉하여 광고하는 것과 같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최소한의 품위와 공공성

을 희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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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체주의 성향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변호사제도전반
집단-간 .001 1 .001

.002 .968집단-내 113.671 319 .356
합계 113.671 320

변호사양성제도
집단-간 1.719 1 1.719

3.117 .078집단-내 175.890 319 .551
합계 177.609 320

변호사상업광고
집단-간 3.724 1 3.724

6.967 .009집단-내 170.529 319 .535
합계 174.254 320

변호사전문분야

등록

집단-간 .658 1 .658
2.242 .135집단-내 93.572 319 .293

합계 94.230 320

변호사

유사직역

집단-간 1.026 1 1.026
2.179 .141집단-내 150.129 319 .471

합계 151.155 320

3. 매개효과

가.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Baron & Kenny (1986)와 Sobel Test가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Baron & Kenny의 검증법은 정밀도가

낮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매개효과를 부분매개효과와 전체매개효과로 구

분해 오던 전통적 접근법도 불필요한 절차라는 인식하에 최근에는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하여 부스트랩

(bootstrap)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법은 Hayes(2009)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는 검증방법으로서 Sobel Test와 비슷하지만 좀더 복잡한 모

형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비모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Sobel Test보다 엄

격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입력하면 한 번에 결과를 보여 주기에 Baron & Kenny (1986)나 Sob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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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변호사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프로그램 부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odel 4를 활용하였다. 부스트랩 샘플 수를 5,000개로 지정하였고, 총 효과분

석, 간접효과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Total effect model, Effect size를 선택

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매개 1>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

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P값이 모두 <.05가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

한값이 모두 양수이거나 음수이어서 중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때에 직접효과 값은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총 효과에 비하여 절

대값이 작게 되고 부분적 매개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제도 전

반에 대한 공공성 인식이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1>은 기각되었다.

<표 10>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 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
.159* .017 .302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
-.003 -.135 .129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
.163* .051 .282

*p<.05, b: 비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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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매개 2> 조절초점성향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

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 (c)는

.2830(t=3.6696, p=.0003)로 나타나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 수록 변

호사 상업광고제도를 공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조

절초점성향이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의 경로 회귀계수는

.4547(t=4.8574, p=.0000)로 나타나 적극적 중간초점과 같이 법학적 정책적 기

질이 강한 자일수록 변호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

개변수인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로 회귀계수는

.2596(t=5.8169, p=.0000)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상

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c’)는 .1650(t=2.1688, p=.0309)로

유의하였으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상업

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쳤던 총 효과 (c)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되었다. 이

는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변수인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한편,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다. 검증결

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는 .1180이며, 95% 신뢰구

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307과 .2310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절초점성향과 변호사 양

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2>는 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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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조절초점성향과상업광고에대한관계에서변호사제도에대한인식의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 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283* .131 .434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165 .153 .314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118* .030 .231

*p<.05, b: 비표준화계수

<가설 매개 3> 조절초점성향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 (c)는 .4987(t=7.0557, p=.0000)로 나타나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

일수록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초점성향의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에의 경로계수는

.4601(t=5.7325, p=.0000)로 나타나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수록 변호

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음으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 전

반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로계수는 2.006(t=4.8301, p=.000)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c*)는 .4064(t=5.7325, p=.0000)로 유의하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쳤던 총 효과

(c)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되었다. 이는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

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다. 검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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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 매개효과 계수는 .0923이며, 95% 신

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173과 .2007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절초점성향과 변호

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3>은

지지되었다.

<표 12> 조절초점성향과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 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498** .359 .637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406** .266 .545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092* .017 .200

**p<.01, *p<.05, b: 비표준화계수

<매개 가설 4> 조절초점성향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

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과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

효과 및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p값이 모

두 <.05가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모두 양수이거나 음수이어서 중간에 0을 포함하고 있

지 않아야 한다. 직접효과의 p값이 >.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변호

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향상초점 성향과 변호사유사직역 문제에 대한 인

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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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조절초점성향과 유사직역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250 -.125 .375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227* .098 .356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023 -.016 .087

*p<.05, b: 비표준화계수

나.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가설 매개 5> 사고방식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

(c)는 .3687(t=3.9941, p=.0001)로 나타나 전체주의자일수록 변호사 상업광고제

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는 의외라 할 수 있지만,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 자유경쟁,

자유로운 광고는 언론의 역할 등 정보의 대중화와 다양한 교양매체로 인하여

시민들이 국가적 공공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

를 갖는다. 개인의 사고방식의 매개변수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시장

적 인식의 경로계수는 .3005(t=3.4769, p=.0006)로 나타나 전체주의적 사고방

식일수록 변호사 양성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사고방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호사 양

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로계수는 .2547(t=4.3016, p=.0000)로 나타났

다. 또한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

접효과 (c’)는 .2922(t=3.1918, p=.0016)로 유의하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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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쳤던 총 효

과 (c)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되었다. 이는 전체주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

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수인 변호사 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다. 검증결

과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는 .0765이며, 95% 신뢰구

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142과 .1753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사고방식과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5>는 지지되었다.

<표 14> 사고방식과상업광고에대한관계에서양성·인증제도에대한인식의매개

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368* .187 .550

직접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292* .112 .472

간접효과
사고방식→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076* .142 .175

*p<.05, b: 비표준화계수

<가설 매개 6> 사고방식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사고방식과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인증제도

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p값이 모두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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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하한값이 모두 양수이거나 음수이어서 중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야 한다. 이때에 직접효과 값은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미치는 총효

과에 비하여 절대값이 작게 되고 부분적 매개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간접효

과의 p값이 <.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

식이 사고방식과 변호사 유사직역 문제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는 <가설 매개 6>은 채택되었다.

<표 15> 사고방식과전문분야제도에대한관계에서양성·인증제도에대한인식의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329* .153 .505

직접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255* .083 .427

간접효과
사고방식→ 변호사양성제도 대한 인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073* .009 .180

*p<.05, b: 비표준화계수

<가설 매개 7> 사고방식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

(c)는 .2340(t=3.0126, p=.0028)로 나타나 전체주의 사고방식일수록 변호사 유

사직역제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는 의외라 할 수 있지만,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시장적 인식,

지식산업적 관점의 자유경쟁, 자유로운 광고는 언론의 역할 등 정보의 대중

화와 다양한 교양매체로 인하여 시민들이 국가적 공공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사고방식의 매개변수인 변

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의 경로계수는 .2356(t=2.7477,

p=.0064)로 나타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일수록 변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사고방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유



- 70 -

사직역제도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로

계수는 .1682(t=3.3163, p=.0010)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c*)는 .1944(t=2.5121, p=.0125)로 유

의하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유사직역

에 대한 인식에 미쳤던 총 효과(c)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되었다. 이는 전체주

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양성·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다. 검증결

과는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는 .0396이며, 95% 신뢰구

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019과 .1054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사고

방식과 변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7>은 지지되었다.

<표 16> 사고방식과 유사직역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95low CI95lhigh

총 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234* .081 .386

직접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194* .042 .346

간접효과
사고방식→ 변호사양성제도 대한 인식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039* .001 .105

*p<.05, b: 비표준화계수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설검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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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연구가설 검증결과의 요약

구분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 지지/일부 기각
가설 1-1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제도전반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1-2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1-3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1-4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1-5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지지/일부 기각
가설 2-1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제도전반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2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2-3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2-4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5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매개-1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기각
가설 매개-2 조절초점성향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가설 매개-3 조절초점성향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가설 매개-4 조절초점성향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기각
가설 매개-5 사고방식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가설 매개-6 사고방식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가설 매개-7 사고방식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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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변호사 양성·인증시스템 또는 변호사제도와 이해관계가 있거

나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향이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 변

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변호사의 상업광고 문제에 대한 인식, 전문

분야제도에 대한 인식, 변호사와 유사직역 간 문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

의 매개효과, 변호사 양성·인증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조절초점성향, 즉 개인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에 얼마나 가

까운 자인가 하는 것에 따라 그룹간 비교를 한 경우 변호사양성시스템, 전문

분야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변호사제도 전반, 변호사 상업광고, 변호사 유사직역 문제 등

에 대한 공공성 인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

다. 적극적 중간초점과 같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높은 자일수록 변호사양

성제도를 보다 공공적 성격의 제도로 인식하고, 로스쿨보다는 변호사양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높을수록 변

호사 전문분야제도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역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의 주 효과가 법학적 정책적 기질과 변호사 양

성·인증시스템에 대한 공공적 인식사이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의 기본 혹은 골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결국 시장

적이라기보다는 공공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는 변호사제도나 변호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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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증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변호사제도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급진적

이거나 혁명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점진적으로 시민에 대한 교육과 의

식개혁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개별적 쟁

점에 대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큰 틀에 있어서 공공적 성

격의 변호사 양성·인증제도를 지지하면서도 법률서비스 시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분야제도에 관하여는 시장적 요소를 대폭 가미하여 전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가까운 자일 수록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를 지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변호사의 전문화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창조경제 등 새로운 경

제 패러다임의 등장과 연결되어 있고,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20년간 의료과오 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경쟁력이나 서비스 질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전문의 제도와 달리 변호사의 전문분야제도가

이름뿐인 것으로 형해화될 수 있다. 그런 경우 전문분야제도는 소비자 선택

권을 보호·증진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혼란을 가중할 뿐인 제도로 전락

할 수 있다. 나아가 변호사간 위화감 내지 등록심사나 재등록 등 과정에서의

부정, 타락 등 부작용이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연수를 필요

적으로 거치게 하는 등 적절하고 건강한 전문분야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그룹이 변호사 유사직역을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변호사 유사직역을 공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변호사와 유사전문직

을 지식산업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제도의 보완이나 개정 시 지식산업적 요소

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법치주의나 법률서비스 시

장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변호사는

법에 의하여 세무사나 변리사의 자격을 당연히 인정받아 세무소송이나 특허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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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은 소송업무를 대리하지 못하고 소송업무 아닌 세무절차, 특허

절차, 부동산매매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대행할

뿐이었다. 이는 특허소송을 다루는 변호사가 특허법원에서 소송업무를 대리

하고, 특허심판원이나 그 이전 단계에는 관여하지 않거나, 특허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로스쿨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공과대학 출신의 변호사 등 특허관련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들이

배출되면 변리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간의 경계획정이 보다 중요한 정책적 쟁

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특허 변호사제도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설

정하여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체주의 성향과 분석주의 성향간 그룹비교를 한 결과 변호사 제

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유사직역

의 공공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에 대하여 양 그룹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제도 전반의 공공

성 인식이나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공공성 인식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

인 두 종속변인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것인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대로 개인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따른 차이보다는 변호

사제도나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상식적 이해와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문

제들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로스쿨제도나 사법시험제도와 같은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언론이나 대중매체 또는 다른 학습기회를 통하여 성찰할 기회가 많았

고, 그에 따라 개인의 사고방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가설검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오랜 전문가들의 토론이나 심도가 있었던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보다 신중한 응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전체주의 성향과 변호사의 상업광고 문제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많

은 시민들이 변호사의 광고 시간과 수단, 광고의 내용에 관하여 규제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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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적 성격의 광고를 허

용하는 경우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법률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조직화가 가속

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개인 변호사보다

는 변호사 회사, 소위 로펌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대형 로펌 외에도 10-20

명의 중소형 로펌도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많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호사 상업광고를 법률서비스 시장이 한 차

원 도약함에 있어 중요한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지만, 변호사라는 전문직

의 최소한의 품위와 공공성을 희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일곱째,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의 변호사 전문분

야제도 및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

수록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나 변호사 유사직역 제도를 시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변호

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문분야제도나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절초

점성향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덟째,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의 변호사 양성·

인증제도 및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

한 자일수록 변호사 양성·인증제도를 공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조절초점

성향, 양성·인증제도,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총 효과, 직접효

과,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함으로써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

식이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조절초점성향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변

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공공적인 것은 개인이 법학적 정책적 기

질이 강한 것이 그 이유가 되지만, 그러한 인과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

식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실증되었다. 한

편,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수록 변호사 상업광고제도를 시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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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초점성향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이 시

장적인 것은 개인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것이 그 이유가 되지만, 그

러한 인과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

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아홉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사고방식의 변호사 전문분

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즉,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자일수록 변호사 전문분야제도

를 시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문분

야제도에 대한 사고방식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열번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사고방식의 변호사 상업광

고제도 및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방식이 전제주의자일

수록 변호사 상업광고제도를 시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사고방식, 상업광

고제도, 매개변수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함으로써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사고방식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

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변호

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이 시장적인 것은 개인의 사고방식이 전체주의적인

것이 그 이유가 되지만, 그러한 인과관계는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

식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주의

적 사고방식인 자일수록 변호사 유사직역을 시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변

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사고방식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이 시장적인 것은 개인의

사고방식이 전체주의적인 것이 그 이유가 되지만, 그러한 인과관계는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통

계적으로 실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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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직접적 시사점

첫째, 전문직에 관한 제도를 고안하거나 개혁함에 있어 실증적 연구의 필

요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본 연구와 같은 실증적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10여년전 로스쿨제도가 기존의 “사법시험 plus 사법연수원 시스템”을 대체하

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지

속되어 왔다. 학제시스템의 개편이 항상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급속히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로스쿨제도

를 다시 과거와 같이 되돌리는 것은 많은 정책적 비용을 야기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면서 시민에 대한 교육과 정보화를

통하여 보다 질 높은 정책(예컨대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적 계층화 해소라

는 차원에서 예비시험제의 도입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는 비판과 개혁의 대

상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로스쿨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

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이나 정책담당자는 본 연구와 같은

접근방식을 통하여 변호사제도는 물론 시민과 정책간의 심도있는 이해를 증

진하고 시민에 가까운 좋은 정책, 현실에 기반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통하

여 보다 고차원의 정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정치나 선거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체주의적 성격의 정당, 즉 우

파나 좌우 통합정당의 집권가능성 문제 외에도, 그러한 경우 시민들의 사고

방식과 연계되는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과학

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직 문제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시스템을 구성하여 정치경제학

또는 경제 사회 문화가 복합된 제도론적 학문 영역이지만, 기존의 생산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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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원리탐구적 경제학 또는 유물론적 노동경제학과는 구별되는 제 3 영역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물질이나 수에 기반하여 접근하여서는 안되

고, 추상적으로 노동자라고 보편화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의 문제가 전문직

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실증 연구에 있어 개인의 성향이나 사고방식 등을

변수로 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

셋째, 변호사제도 및 양성·인증제도, 그리고 3개의 현안 쟁점에 관하여

개인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자인가 아니면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의 자인가

에 의하여 일정한 주 효과 및 매개효과가 발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인가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인가는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과도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보통 보수 내지 좌

우 통합정당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하여 파토스(pathos)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극우주의나 제국주의로 나아가기도 한다.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은 보다

시장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진보정당의 성격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개인의 사고방식은 변호사 양성·인증제도나 상업광고를 바라보는 시각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변호사제

도는 물론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그에 영

향을 미치는 교육, 나아가 평생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나 분석틀은 변호사제도를 포함하여 향후 전문직에 관련된 법제를

개발하고 향상시킴에 있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이나 정책 담당자들

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정부를 선택함에 있어 보다 정보화된 결

정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은 고유한 것이 아니고 학습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이해관계그룹들이 변호사제도에 대한 정책적 갈등이 있

는 경우 시민에게 다가가 홍보나 설득의 노력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예컨대 변호사제도는 우리의 법 생활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법

은 본질적으로 상당한 수준 예방주의적 성격을 갖는다고 교양하면서 절제된

상업광고 정책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갈등의 문제 외에도 법과대학 또는 로스쿨의 법학교육 전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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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하나의 변수로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는 변호사제도나 법학교육이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 사회과학적 전통에 영향

을 받아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변호사제도 및 변호사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시장성과 공

공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의 관점에서 시민과 정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단순한 실증조사를 넘어 경영 연구에서 자

주 사용하는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실증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변호사제도는 시장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변호사제도가 처한 국제적 현실은 시장개방과 자유경쟁이다(최

남석, 2013). 전통적으로 공공적 성격의 제도로 인정되어 온 변호사제도가 시

장논리에 따라 지식산업적 성격의 기업 내지 산업 문제로서의 성격으로 변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전통적 법조윤리를 넘어 유명 CEO

등 경영인 연구에서 보듯이 전문직 윤리에 더하여 변호사들의 인식을 시장적

으로 재무장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작금의 현실에서 변호사가 가져

할 할 자세를 시장적 ·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제언해 본다(Baum, 1996;

Buraway, 2003).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법조윤리에 더하여 변호사의 실제와

그 정체성 확립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정신영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

가 본 연구의 주된 방법론이 양적 접근법이라 할 때, 이하 새로운 변호사 상

이란 제하에 이를 질적으로 보완하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

2. 새로운 변호사 像

변호사의 본질을 사회적 · 경제적 차원에서 규정할 때, 社會文化的 物質

主義(socio-cultural materialism)의 3단계 주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법률전

문직 시장의 성격과 세계화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에 닥친 현실에서, 뒤르켐,

베버, 탈코트 및 보르도우의 사회문화적 분석틀은 전문직 영역 내 새로운 물

질주의가 하나의 정향점이 될 것이고 법률전문가의 자기성찰 내지 새로운 인

식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Collyer, 2015; Durkheim, 2013; Schinkel, &

Noordegraaf, 2011). 사회문화적 분석틀은 보다 원초적이고 보편적이어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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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훈련, 징계 등 현상학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적-예컨대 변호사 윤

리-접근에 비하여 구체적이지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심화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윤리경영론(new entrepreneurship), 인적 자본(human

capital) 혹은 사회자본론 (social capital)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개조나 철학

적 재발견이 요구되는 우리의 현실에 필요하다 할 수 있다(Foucault, 2013:

Chomsky, & Foucault, 2006).

변호사제도의 원칙과 내용을 정하는 주체인 우리 시민들의 인식조사에서

도 확인되듯이 변호사의 정체성은 관료제나 국가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

진다(Weber, 1954). 또한, 변호사제도는 교육, 훈련, 징계, 전문직으로서의 동

질감과 직무만족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며, 변호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의 하

나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적 성격을 갖고, 법률서비스를

대가로 수입을 창출하여 생계를 도모하는 경제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변

호사제도를 발전시키고 변호사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함에 있어 새로운 물질

주의 철학에 바탕한 자신의 정체감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출발점이 된

다. 또한, 신 물질주의적 테제들은 법학교육이나 법률서비스 시장의 문제와

같이 지난 이십여년 간 변호사와 법학교수 및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갈등

을 빚어온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원칙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Maxeiner, & Yamanaka, 2004).

첫째로 사회구조와 변호사제도를 생각할 때, 이는 객관적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객관성과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인간들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개념화될 수 있다. 사회구조는 인간과 물리적 대상에서 탄생하며, 인

간관계의 빈도 (frequency), 집중도(intensity), 다양성(diversity)에 따라 기계

적 사회와 유기체적 사회를 구분 지운다. 사회구조에 관한 기본 3요소는 변

호사제도를 고안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고, 전문직

그룹인 변호사집단의 사회화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질성을 증진시킬 수 있

는 제도를 고안하여야 할 것이다(Durkheim, 2018; Schinkel, & Noordegraaf,

2011; Swartz, 2012).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참고될 수 있다. 지

난 이십여년 간,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변호사제도 문제의 출발점

은 변호사간 공유할 수 있는, 비물질적 · 추상적 상징과 거기에 부합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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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과 의미라 할 수 있고, 제도 변혁기의 정책담당자는 항상 그러한 차원에

서 생각하고 반추해 보아야 한다. 로스쿨과 같은 법학교육의 혁신, 변호사간

빈부 격차, 변호사회의 여러 공적 프로그램이나 교육 훈련의 보조 등 정책적

문제들의 한 중앙에는 변호사들의 축제나 종교적 신성감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고대 로마나 봉건사회의 원시적 변호사와 달리 근 · 현대 민주

주의 내지 시민사회의 기본 인식틀과 공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경영학적 물

질주의 철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Lowith, 2002; Turner, & Factor, 2003).

두번째 요소인 문화는 에고 (Ego)와 대체에고 (Altar) 사이의 사회적 상

호작용에 관한 유의미한 내용을 발현하는 정신적 구조물로서 자아내 인식간

극 (inter-subjective system)이나 정신의 이중발현 (double contingency) 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Turner, 2002; Gerhardt, 1993). 그러나 집단적 양심

(conscience collective)이 문화를 구성한다고 하면, 법이나 윤리강령을 만드는

등 변호사제도를 고안한다거나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양심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단적 양심은 집단적 정체감과 관련되는 것으

로 현대 정보화 사회, 초극적인 정보공유 시대, 토론장의 광역화, 새로운 변

호사회와 리더십 등 기본적 문제와 관련하여, 최소한 전문직에 관한한 교육 ·

전수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본 논문 방법론과 같은 양적 연구가 단순히

공공적 합리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는 지난 20여년과 같이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합의의 부재만이 반복될 수 있다

(Chen, & Morley, 2006; Hall, 1996). 변호사 사회 내 변호사들 사이에 공통되

는 신념과 정서가 필수적 요소가 되어 문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현대 전문가사회를 이해하는 사회학적 ·

철학적 틀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아와 대체자아간 원활한 내적 소통을 위하

여는 변호사들 스스로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과제는 현재의 실제적 대상을 공유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

고, 그 바탕 하에 집단적 표상이 가능하도록 추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대법원에 설치된 새로운 사법정책연구원이 이러한 과제의 한 축을 맡

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계 화두인 평생교육 시스템과 맞물려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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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차원의 문제인 “인간의 인식 내지 의지 영역”과 관련하여 보면,

이는 매우 열악하고 외부의 힘, 비실증적이거나 주관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이나 의지는 현대 자

본주의 및 전문직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창구가 된다. 한편으로 기

존의 문화적 범주 속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개혁적

대안 속에서 바뀌어 나갈 수 있다(Chomsky, & Foucault, 2006; Swartz,

2012; Hall, 1996). 예컨대 한국의 경우 성 자본주의 (gender capitalism)에 대

한 심도있는 논의와 행동강령이 필요한 것이 한 예가 된다. 즉 서구 자본주

의 국가에 비해 그러한 논의가 빈약한 것은 바람직한 변호사 제도를 위하여

우려스럽다. 앞서 시민의 의식조사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변호사의 상업적 광

고 허용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 전분분야 등록 문제

역시 앞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로스쿨 제

도도 미국과 다른 사회 문화적 성격을 갖는 한국사회 내에서, 그 상업적 성

격의 정도나 헌법시스템 등 변수 등을 고려하여 항상 재검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 구조라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사실에 불과하다. 사법시스템이

나 변호사제도를 고안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주의와 개혁을 향하는

정책담당자들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첫째, 본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가 모든 정보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

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15)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

즉 로스쿨 교수, 로스쿨 학생, 법과대학 교수, 법과대학 학생, 시민 그

15) 동일방법편의란 동일한 측정도구와 응답원에 의해 측정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로
서, 이는 측정의 타당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연구모형 내 변수 간 관계의 정도를 증가
시키거나 감소시켜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사회적 욕구가 개입하여 
보다 개인의 편견과 객관적 공정성과 모순 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따른 문제점도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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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등 여러 원천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온라

인 사회조사에서 흔히 제기되는 문제인 통신망 이용자들의 구성과 일반 모집

단의 인구학적 특성이라는 모집단 규정의 문제, 표본의 대표성 혹은 표집틀

오차의 문제, DB 다량이용자의 과잉대표와 같은 선택편기 문제 등이 본 연구

의 한계가 된다. 한편, 설문문항이 약간 난해한 측면도 있어 응답자가 고의로

또는 사실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왜곡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할

응답오차(response error)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조절초점과 사고방식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개인의 성향

과 개인의 사고방식을 변수로 하여 법제도 또는 공공정책적 차원의 문제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상호 비교 및 분석에 있어 한계와 제한점이 있

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광고나 경영학적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는 개

인의 성향이나 사고방식과 공공정책적 문제들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성향이나 사고방식의 측정을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서양 중심의 인간관 내지 세계관

이 한국인, 한국사회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준 척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고 나아가 본 연구의 한계가 된다. 국내 정서와 특성에 맞는 측정도구의 개

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변호사제도 및 4개의 개별쟁점에 대하여 조절초점성향

과 사고방식의 차이에 따른 그룹간 비교를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법과대학

교수와 로스쿨 교수간, 로스쿨 학생과 일반 대학생간 등등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변수들을 설정하여 실증조사를 기반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향후 연구에서는 기각된 쟁점들에 관한 여러 하위요인을 고려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생략변인 등에

까지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는 횡단적 분석만을 하였다는 한계를 가지는 바, 추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연구한계점을 극복하고 종단적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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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과관계까지도 규명할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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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한국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대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변호사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평가결과는 김기영의 박사학위논문을 통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분석과 학문적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 따라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박사과정 김 기영    ☎ 062-230-7694 
kiyoungkim@chosun.ac.kr

A. 아래 문항은 당신의 사고방식 유형을 알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보

다는 전체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부분은 전체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세부적인 사항보다 전체적인 맥락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 아래 문항은 당신의 성격과 인지적 특성을 알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게 중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시점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만큼 잘 해내지는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내 삶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시켜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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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래 문항은 변호사 제도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면 바로 신이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내가 희망하거나 열망하는 것을  

어떻게 달성할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부모님이 정해 놓은 규칙과 규

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문제가 생기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

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

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주로 의무적인 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변호사제도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깊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변호사제도가 국민을 교육시키고 민

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정계에 진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변호사들의 역할에 따라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국가의 이념적 성향

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변호사제도를 규제함에 있어 국회가 

제정한 변호사법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변호사제도와 관련하여 변호사회 윤

리강령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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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아래 문항은 로스쿨과 법조관행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항에서 로스쿨은 학부수료 후 대학원에서 3년의 수업을 통하여 변호사
를 양성하는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칭하며, 이는 본 연구목적상 사법시험 
플러스 사법연수원 2년 연수를 통한 변호사 양성제도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보십니까?

7. 변호사제도는 지식산업으로서 성격

보다는 공공이익적 차원의 성격이 강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변호사들도 시장에서 일반기업과 똑 

같은 수준의 경쟁원리에 따라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직업윤리교육

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

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국가나 변호사회의 관여 없이 변호

사의 수임료 문제를 시장원리에 맞기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간의 소득

격차 등 변호사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

는 당연한 것이며 공적문제가 아니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법률소비자로서 변호사를 접견한다

고 했을 때 대형 로펌과 소규모 변호사 

회사간 친근감에 차이가 존재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변호사는 지식산업이므로 공무원제

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변호사를 양성함에 있어 사법연수원
과 같이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사법시험 제도는 로스쿨 제도와 비
교하여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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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아래 문항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광고란 변호사나 변호사 회사 등을 대중에 노출시켜 위임인을 유인하
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를 의미한다.

계층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 현행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를 양성
함에 있어 충분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
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로스쿨 졸업후에 국가나 변호사회의 
6개월 수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이하로 
낮아져도 이를 인위적으로 올릴 필요
는 없다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로스쿨 장학금 등으로 대학이 재정
난을 맞는다면 국가가 그 손실의 일부
를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하여 로스쿨
과 사법연수원 중 로스쿨이 보다 효과
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로스쿨 제도로 인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위 법조 3륜이 잘 융화
되어 법조일원화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귀하는 로스쿨 출신변호사와 과거 
사법시험 출신변호사 중 어떠한 출신
배경의 변호사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변호사가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광고의 시간과 수단은 국가가 규제하

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위 문항과 관련하여) 변호사회의 규

제만으로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법률신문이나 법률케이블 채널 등 

자신들의 직역과 관련된 미디어를 통

해서만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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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아래 문항은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전문분야 등록 관리제도: 변호사전문분야 등록관리제도란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 규정 제 1조에서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각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전문분야 등록제도라 칭한다.

5. 인터넷 포털을 포함하여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일반 신문이나 케이블 채널 전반적

으로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KBS 등 공영방송을 제외한 모든 TV 

또는 라디오 방송에서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광고의 내용에 관하여 국가가 규제

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위 문항과 관련하여) 변호사회의 규

제만으로도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학력, 경력, 출신기수 등 광고의 내

용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은 간단한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자신의 수임건수, 승소율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도 무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법률전문적 사항 외에 사회에의 공

헌실적이나 정치적 업적을 삽입하여도 

무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자동차광고와 같이 자극적인 배경

을 가져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허위나 반윤리적 광고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의 경우보다 엄하게 처벌하

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전혀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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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찬성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2.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현재와 달

리 국가가 규제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전문분야는 20-30개 정도이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전문분야가 50-60개 정도는 되

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엄격한 요건에 따른 심의를 거

쳐 전문분야에 등록하였다 하더라

도 5년후 다시 심사를 받는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전문분야의 등록이 변호사의 경

쟁력을 참고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전문분야 등록 심사비용은 고액

이어도 상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전문분야 등록제도로 변호사들

이 자신의 업적을 관리하고 경쟁력

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형식적인 

것으로 변호사간 위화감만을 불러 

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전문분야 등록에 있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의 경우 최근 

3년 혹은 5년간 사건수임 수요건 

등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전문분야 등록 사실은 변호사 

광고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12. 세무분야나 특허분야 등 다른 

전문직역과 경합할 수 있는 분야는 

광고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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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변리사 등 유사 전문직역간 관계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에서 유사 전문직역이란 변호사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부동산 중개사 등의 직역을 의미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변호사와 유사 전문직역간 관계는 

다른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법치주의 관점에서 다른 유사직역의 

업무범위가 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 양자 관계는 조정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변호사가 당연히 세무사 또는 변리

사 자격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질 

수 없는데, 공인회계사는 유사 전문직

역으로서 세무사 또는 변리사와 다르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변호사와 변리사가 특허법률서비스

를 제공한다 했을 때 변호사가 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변호사와 세무사가 세무법률서비스

를 제공한다 했을 때 변호사가 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특허법률서비스가 필요할 때 변호사

보다 변리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세무법률서비스가 필요할 때 변호사

보다 세무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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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해당되는 사항 옆 괄호에 O 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직업은?

법학교수          (  )

비법학 교수       (  )

변호사            (  )

로스쿨 학생       (  )

법과대학 학생     (  )

회사원            (  )

기타              (  )

귀하의 성별은?

남성              (  )

여성              (  )

귀하의 연령은?

10대              (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이상         (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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